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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의미

� �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 �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

�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서비스

� ����������	
����
����������������������
����������
�� !�"
�	#�$%���&'(�)*�+,��-./�01234��&��567�8�
9�
�4� �

����::;<=>?���@AB�?CD�E#FGH�AI���+J���KL
�MNJOG�P�

�E$/�9�
�4� �&A8�QR

����계약법령상의 용역 구분

� ��� ��기술용역��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사업 이에 준하는 용역

� ��� ��일반용역��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S�TUV�LW���XY�Z[A\>?��AI9����I9���]B9�OG�^_

� �
��기술용역 종류

 

� �
��일반용역 종류 

� �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총칭하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학술연구��시설분야 용역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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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관련법령

`�A�JOG�ab���c6d�ef�gh
�J9ij�g�kl8�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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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계약(입찰) 방법

� ��일반경쟁��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시방서��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입찰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법 제�조��지방법 제�조�

� ��제한경쟁��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

�영 제��조��지방령 제 ��조�

� �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실적 또는 기술보유�

� � � ���고시금액 미만 지역제한�특별시�광역시�도��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중기부장관 지정용역 또는 지정용역 이외의 고시금액 미만 용역�� �

� � �� �지명경쟁��특정 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한�후�입찰방식에 의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방식�영 제�����조��지방령 제�����조�

� � � ���특수한 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인 이내��인 이상 지명 및 �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

� �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 � ���중소기업�협�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등 

� � �� �수의계약��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다만�� 소액수의��억원 이하�� 안내공고 대상은�

경쟁계약에 준하여 계약상대방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영 제��조 ��

��조��지방령 제�������조�

� �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조사설계삼리특수측량�훈련계약��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관련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되는 설계용역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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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용역계약의 계약의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은 물품구매계약과 

유사한 방식이 적용됨 

� � � � ���AI9���nW��o Sgf�c6XYp�q6Q��8r�sm

� � � ���본 과정에서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입찰�방식에 대해 설명

��� 용역 일반경쟁 

� ���계약대상물품의 규격,�시방서,�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입찰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g��tu���Sg��vu$

� � � �w�9�XY��A�kx

� ����입찰참가자격 #���yzu���Sh��y{u$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입찰참가 결격사유

� �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

� �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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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제한경쟁 

� ���일반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식

���용역 실적제한경쟁 

#���zyu��y|�}~���x��z}u��z|��Z[A\�}u���S�x��z}u��z|$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실적제한 가능

� � �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건의 용역 이행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

��������� ������ A��"���JOG��Q���

� � � � ��해당 계약목적물의 �분의 �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배까지 실적 요구 가능

��������#�SXYg$�y��
�

��������A�	 !���42�����#z�z�k$��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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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9����AE�,��Q���NM
����AE!���42�9�

42��#z�z�k$�����9�XY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용역

 ��w�����AE!��
�� �42Q�9�f������&4���AE�,�

��LW>�!���QR��#���zyu��y|��~���Sh��z�u���~$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 용역�예시�

� � ���건물 및 시설물 건설유지보수 서비스

� � � �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전시부스설치서비스�

� � ���산업위생관련서비스 "�건물청소서비스

� � ���경영관련서비스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추정가 ��억원 미만�

� �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 �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측량용역 등

� � ��� 여행,음식,숙박 및 오락관련 서비스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추정가 �억원 이상 제외�

� � ���국방 및 치안관련 서비스 "�시설물 경비서비스�특수경비업 제외��등

� �
�고시금액 미만의 용역계약

 ��w�A�	 !��
�42#��LW�A\$Q���#z�z�k$�����9�f�9���

��%���&4���AE�,���LWG�Z[�

#���zyu��y|�y�~���Sh��z�u��yz~$

� � ���추정가격 �억 원 미만 "�소기업,�소상공인,�중소창업자

� � ���추정가격 �억 원 이상 "�중소기본법 제�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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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지역제한경쟁

� �#�추정가격이 일정한 금액 미만의 용역계약은 지역제한경쟁으로 집행 가능

   �#���zyu��y|��~��x��z}u��{|���Sh��z�u��y|�~���S�x��z�u�z}u$

���Q���NM�42��#� r $

^_ �rA� �S�TUV

9�

#ab$
z�z¡�k���

�#¢�$�{�{¡�k���

�#£�2��A¤�2�¥�^$�}�k���

�#¦§AI9�$�z�z¡�k���

�#¨©ª«��� ¬¨©­U9�$�y�}¡�k���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6E�+��¯>��6E�"°±�²���³�

gh>�´µ�¶r·+r·¸¶·"°·¹4�">��³º�?�>�A	º�6E���

�	�$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

�% 용역 지명경쟁

� �w�9����»�"/�4¼&½�¾�Q��¯�����LW�r¿�

       �#���z�u���Sh��z}u$

� � �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인 이내인 경우

� � � ��예정임대 임차료의 총액이 �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 임차할 경우

� � � ��공사나 제조의 도급��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 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 �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 �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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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수의계약

� �w�XY��ÀJ��»Á�����"/�4¼&½�¾�&R4�+ i���¯>��

Â�XYOG�Z[�r¿�#���z�u���Sh��z}u$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다음의 경우

� � � ��천재지변��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긴급한 행사��긴급 수해복구 등

� �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국가기관의 비밀 필요성 등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 �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계약��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 계약 

� �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체�등과의 용역계약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소액수의�

� � ���추정가격 �천만 원 이하�용역계약

� � ���추정가격 �천만 원 초과 �억원�이하의 용역계약

� � � �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징구

���������½»���Ã+��6ÄJ�AE#uÅ$��Æ/�AEf�y+�r¿

� � �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

����������������������������rXYg�J9A��'�UÇ�È9�f�v�É�
M�ÊË

� �#� ��재공고 수의��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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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 낙찰자 결정 방법

� � ���QJÊËr����Â��ÌJc4�XYMN��Í 2�J9

���일반용역 적격심사 제도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영 제42조, 지방령 제42조)

�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함

� � ���대부분의 중앙관서에서는 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없으므로�

조달청 기준을 준용하여 적격심사 실시 가능 

� �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학술연구용역 등 정형화된 용역 규정

� � � �  * 세부기준이 없을 경우 유사한 용역 적용 가능 

� � � $� �지방자치단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학술연구용역만 규정

�������2�8�6��[ ¨©!��p��Î�%�'��£!Ï6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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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단계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y�u���Sh��y�u$

     

� ���� �단계 경쟁입찰

� �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

LWc4�w�� LW?��Ð�w�� �Ñr�w�� J ��r LW�w�nW#ÊËr$

�� � � ��� J �r�z+�
M+��¯�r LW/��2&j��� J ��y++��¯�		c4LW

� ����규격가격 동시입찰

� �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LWc4�w�� LW?���r LW?��Ð�w�� �Ñr�w�� J ��r ®W�
w�nW#ÊËr$

� � � � ��� J �r�yy++��¯>8�r ®W&½�ÒÒ r �
�¸�nW

� ����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규격�기술��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 #� #AI$Ñr8��]�w���Ó$

� ����다음의 경우는 �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 가격 동시입찰 적용 불가

Ô�Õ�9�

Ö�«×#��$9�

Ø��C2DÙ�">��&��ÚÛ&��UÇ�C�²���l9�

Ü�[6Ýu�"�+Þ�k9�

ß�à�á>��y~!â���~ã�d�q6Q�9�OG?�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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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

� �#�적용대상 

� �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기타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지식기반 사업에 우선적용�엔지니어링 사업,�고난도·고기술의 건설기술용역,�

정보통신,�디자인,�문화산업,�콘텐츠산업��학술 등�

    ���SXYgf�Õ����C�"�UUÇQ��È>��Q�9�f�J9��r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 �#�협상순위

� � ����기술능력 평가점수 (�)��지자체는 ��점��이상으로서 합산점수가 높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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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ㆍ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70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

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30

  ※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지방)

구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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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0+12×��34,-./
56,-./ �

�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 �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0+12×��78./9���:4./
56,-./ �

           	

�
�
×�78./9���:4./�78./9���:4./

78./9���:4./�34,-./ ����

�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 �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 * SW 사업 및「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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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능력 평가방법 

�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 � �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 � �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

(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

점수제를 적용한다. 

 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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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u��{���Sh����u��z$

     

� �#�기본제안서를 접수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하여,�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최종제안서를 제출 받고 이를 평가하여 계약대상자 선정
      

� �#�적용대상

� � �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 � �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 � �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

� �#���평가방법��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 준용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A�	 !�XYÒ����JN
>��Q�XYVoA\

� �#�낙찰자 결정

� � ����최종제안서 제출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 � ���� 입찰금액이 총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등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점을 초과

하지 못함

$지원기술$사후관리는�

��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 ;�평점산식"�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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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용역 입찰 집행

�� 사전규격공개 

� �#�물품 및 용역을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 입찰공고 전에 규격서를�

미리 공개 열람하도록 하는 제도

� �#� ��규격공개 대상��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 

� �#�규격공개 방법 

� �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일간으로 하고,�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

� �� � ���다만,�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간 공개 가능

� �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

� �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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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 입찰참가신청� #�x����u���S�x��{�u$

� ����입찰참가자격 등록

     ä�x����S�x��y}u���r�Å©�uå2DÙ�LWær� �"°� #uåÕ42$ç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음

� � �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 � � � �<�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간주

� � �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능

�& 입찰보증금

 ���ä���{tu��ab^è#�u$LWq�?���Sh��{tu���SA\#LWq�?$ç

�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 납부

� � � � ��nW�r� éQ�
q�ê
�XY/�Vo&��ÚÛë�� �̄LWÝ±�f��4>�ìí
�

�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입찰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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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예정가격 정의  

�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성,�계약 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 금액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 입찰집행  #�����u���Sh����u$  

� ����입찰집행 방법

� � �	�전자입찰                                  

� �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 � �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

� � � � � � *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 � �
�직접입찰                                 

� � � ���입찰 장소에 직접 모여서 집행

� � �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 

� � � �?�경쟁 입찰은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 � �?� �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이 �인인 경우에는 경쟁 불성립

� � ���입찰집행자는 무효사유#�x����u���S�x���zu$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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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 � �#�����u���x����u���Sh����u���S�x����u$�

� ����낙찰 선언

�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

� � � � ��� 적격심사,� 협상계약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

�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

� ��� ��동일가격�점수��입찰인 경우��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점수�으로 

입찰한 자가 �인�이상인 경우 #����tu���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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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계약(입찰) 집행시 고려사항

���확정계약시 고려사항 

� �#�확정계약은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계약으로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정산 없이 그대로 지급

� �#�인건비 투입이 높은 용역계약에서는 확정계약이라 하더라도 정산 필요성 존재

� �#�확정계약 정산 시 고려사항

� � �A�인건비 투입량이 상당한 용역계약 시 실 투입비용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대 보험료와 같은�법정경비는 

정산하겠다는 내용을 반영

��������Èl&î� �ë��¯�_������ï XY��ð�M�ÈlQ� ����

� � �A�정산 절차 및 세부내용은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장,�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제(절 참조

� �;�개산계약  (영 제70조)

������®�XYf�XY��
�ï i��ñÚ�®®��OG�XY/�Vo#Ò r ��ò»$�

ï XY>�NQ�MNJ�®ó

� � ��� ��대상��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 � ��� ��절차��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 

� � � � � �
�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 설명서에 반영

� � � � � ���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정산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Á�Ä¹$�®�r >�NQ� ��l��XYVo�2ª/�A\&j��®�r f�

ÌJr �"/�æ4ë�Â�êm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t{u���Sh���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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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

    ��XYÀJa�©V>�N&½�Ò r /��ò»&��®�XYp�ål�]!�CÀ>�

N&½�6ô>���/�ï &��6ôkr«�u¦!XYf�ï XY��]�

� � ��� ��적용대상�� �

� � � � �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품목

� � � � �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품목

� � � �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 기초조사가 미흡한 품목

� � � � �B�기타 사후원가 검토가 필요한 품목

� � ��� ��계약 시 규정사항��사후원가검토 대상 비목 또는 품목의 범위,�계약금액 

중�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금액,�사후원가검토 기준,�계약금액 지급유보 

비율 및 유보한다는 내용,�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장기계속계약 시 고려사항
� � �

� � � ��XY��
[>�Âõ
��^i��XY/��AXíXY
��&4�
[
�Uõ8>�

ö÷i��ø/�Uõ8#]B$�XY
�4�ù,�N!_��XYf�Uõ8�XYú

� �#�입찰공고시 당해 입찰건이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한다는 것과 총용역 

부기금액�예정�,�당해 연도 계약예정금액 등을 반드시 명시

� �#�총용역부기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확보된 당해연도 예산액에 대하여 계약

� �#�계약보증금은 총용역부기금액 기준

� �#�관련 법령에 따른 인지세 등도 총용역부기금액 기준

�����#XíCXY$��AXíXYp�q6Q�®óOG�XíC�XYf�û�9���OG�

XY&4�ü!�#ü8ý��Ð�$OG�X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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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시 고려사항

� �#�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 허용(영 제72조, 지방령 제88조)

� �#�공동수급체의 구성  

� �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공동 

�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각각 

� �#�공동계약 운영요령�계약예규�

�`�R���Í�f�þXY��lS@>��Q�c�XY]��¯�cc�Â�V�N��>î�

��&½��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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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부가세 문제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면제이므로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동시에 참가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 � ���예정가격 결정시 부가가치세 포함

� �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공지

� �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후 계약체결

� �

� �#� ��공고예시��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품목 자체가 면세일 경우는 예외

������!r£r�Ò r >��ùi��ñ�R���9�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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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일반용역 집행방법 

�� 학술연구용역

� � � �학문분야의 기초 및 응용과학이 심도 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 및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유형

� �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

� �
�조직설계·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

�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 분석

� �B�경영분석,�경영진단,�경영평가

� �C�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

� �D���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연구 등

���입찰참가자격

�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

� �#�학술용역의 특성상 특별한 면허,�자격은 불필요한 경우가 대부분

� � � � ������Ñr9�f�����Ñr9�g��yyu��� >��'�����Ñr�

N[�G�"°�¾�

���예정가격�원가계산�

� �#� ��노무비��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 ��경비��여비,�유인물비,�전산처리비 등

� �#���일반관리비��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를 초과할 수 없음

� �#� ��이윤��영업이익�기술료��외주가공비 등은 제외�,� ��)�이하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제,� �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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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 구성표

� �#�원가계산기준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제�조

� �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조�제��조

�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제�조

� �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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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분야용역

� � �시설물청소용역��시설물경비용역��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부대소각로 

운영관리��위탁운영��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

����종류 및 내용 "�시설물관리 용역,�위생관리 용역,�경비용역 등

� �	���시설물관리��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부속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정밀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

� �
� ��위생관리��건축물 또는 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용역

� ��� ��경비용역��국가중요시설,�공공시설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

� � � � ��

���입찰참가자격

� �	�시설물관리용역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면허��자격 등이 있을 경우 자격을 갖춘 자 

� � � ���소방시설관리 유지.점검,�승강기 유지 보수 등

   ※ 등록 업종코드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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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 청소용역

� �#「공중위생관리법」제�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자

   ※ 등록 업종코드 – 위생관리용역업(1162)

� ���시설물경비용역

� �#「경비업법」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을 허가받은 법인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 등록 업종코드 - 시설경비업(1164)

���예정가격�원가계산�

�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거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용역원가 계산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E��.9,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 � ���관련협회�한국위생관리협회,�한국경비협회,�한국시설물관리협회��공표자료 참고

� � ���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적용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제,� �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 가능

� � � � ��UÇ��È>��Q�9�f�zUX���Z[�r#��V��ÎMXY8��r$

� � ���적격심사 방법에 의한 집행이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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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연혁��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용역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11.11.28)

     - 19. 9.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개정

� �#� ��적용대상��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적용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 ��� �입찰공고��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ㆍ

해제�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 

� � � � � $�특히,�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 �#� ��예정가격��예정가격 산정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용역업체 선정��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포함,�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

� � � � �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지급

� � � � � �
�퇴직급여,� �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 � � �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 � � � � �B�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계약체결��고용승계,�고용유지,�근로조건 보호 등�내용 계약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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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용역

�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

���입찰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제��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위 법 시행령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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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제,��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 가능

� ���정보화 산업 등 지식기반사업은 F협상에 의한 계약E,�단순한 유지보수용역�

등은 F적격심사E�적절

���예정가격�원가계산�

� �#�정보통신용역은 대부분이 소프트웨어�GH�이고 일부 정보통신공사업 포함

   * 정보통신공사 분야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기준 적용

� �#�소프트웨어�GH�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참조

   * 과기정통부에서 고시하는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기준은 2012.2. 폐지

� �#�원가계산은 투입공수�II��방식 및 기능점수�JK��방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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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재활용��처분�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 � 0������	
��
���	
�����	
�����

�������S6»1Aa��,23Aa�"f�ý8�gh�J9

� �#�건설폐기물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발생하는 것만 해당�

�������y��4�
M�c6�_l�þ

���입찰참가자격

� �#�폐기물관리법�제��조에 의거 해당업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자

� � �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영업

� � �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분��

기계적 처분��화학적 처분��생물학적 처분��그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 처분하는 영업

� � � ��폐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 제외�의 방법으로 처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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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기물종합처리업� "�폐기물 중간처분과 최종 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 �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 �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 �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 � � ����3Aa�lE��¶r%�5f����ÂZ·HB�¶rê
8�à��lNM�

3Aa/�DDG�ÂZ·HB�r¿

���예정가격�원가계산�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 � � ���기본급 산정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 단가

� �#� �사�한국건설자원협회�건설폐기물 성상별 톤당 처리 단가

� �#� �사�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 �#�환경부고시

� �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 � �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계산 산정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제,� �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이 가능

� � ���비교적 정형화된 용역이므로 적격심사 방법이 무난

� � � ;;�적격심사 관련 기준

�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 �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는 환경부 고시 적용

� � �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시$도별�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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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운송용역

�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도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 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송�배송�여행�연수요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입찰참가자격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은 자

� �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화물자동차 �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에 의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자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제,� �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 가능

� � � ���비교적 정형화된 용역이므로 적격심사 방법이�무난

� � � � � ��J Ï6A\�"�uåÕ�]B9��J Ï6£!A\���V�A\�"

���예정가격�원가계산�

� �#�원가계산 작성기준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제�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제�조�

� �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조�제��조�지방��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제�절�

� � � ���육상운송용역 등은 원가계산 방법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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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용역

� �국제회의��전시��기념식��축제��박람회��홍보 등 각종 행사��운영 등을 대행하는 

용역

���입찰참가자격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 � �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 �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 �#�행사용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집행할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 �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 � �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추정가 �억원 이상은 제외�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제,� �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 가능

� � � ���행사용역의 경우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이 무난

���예정가격�원가계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제�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 제��조�제��조

� � � �;�원가검토시 고려사항�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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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용역

� �보험업법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 

���입찰참가자격

�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 �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제�보험업 등

� �#�보험회사 본사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금융위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가능�

���계약�입찰�방법

� �#�일반용역에서 적용하는 적격심사�� �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이 가능

� � � ���단순한 계약이므로 적격심사 방법이 무난

� � � � � � ��uåÕ�]B9��J Ï6�£!A\>�Ý�9��A\�§ 

� �

���예정가격�원가계산�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 � �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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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이행

���용역착수보고#9�XY]Bu¦��y{u$

� �#�계약체결 후 ��일 이내 아래 서류 첨부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 필요

� �#� ��착수계��

� � � � �	�산출내역서 

� � � � � � ��산출내역서는 계약단가��계약금액 조정 등의 기준이 됨

� � � � �
�용역공정 예정표

� � �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 � � �B�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 � � � �C�서약서 

� � � � �D�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 � � �지방��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 � � � � � � � ��#�SXYZ[A\��y����}6$

� �#� ��승인��

� �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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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감독

� �#�계약이행상황감독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

� � �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감독

� �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 가능

��������©�A�
�78&8°�ë��¯>��78u?��ò»���op%��?G9��Ð

� �#�인력의 투입 및 교체��업무 감독(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14조)

� �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 준수

� � �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용역수행에 적당하지 않으면�

교체요구 가능��교체된 근로자는 승인없이 다시 채용 불가능

� � � ���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등 준수

� �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가능

� �#�과업내용의 변경(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 � �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 가능��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

� � � � ����rEÈ����ýEÈ��9��c X��:���� |À�;��²��7�

� � � ���과업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이행전에 완료

� � �����<��¾�»�"��r=Q��¯��Ò�

� �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제안 가능� �

� � � ��>�XY?écÈkf��¨�Õ/�5f�@!â�y�]
�>�A+½!���

� � �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계약금액조정��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도 정당한 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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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계약관리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u��9�XY]Bu¦���Sh��t{u$�

� � �#�조정요건 

� �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제�차 계약�한 날로

부터 ��일이상 경과�조정기준일�하고

� �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L���이상 증감될 때 

����`�UÇ�È9�OG?�A�	 !#[ ¨©!$hOG� &��9�f�Ò r �ò»�


ô��úUrr�:�º��¯��ÈC>�Q &½�XY���u 

� � �#�조정방법

� � � ���품목조정율 또는�지수조정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u��]Bu¦��y�u���Sh��t�u$��

� � �#� �조정요건��용역의 과업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경우��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

� � �#���적용기준��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준용

� � � ��� 계약단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단가 적용,�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을 경우는 예정가격 단가 적용

� � �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계약내용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 � � ���정부에서 변경 요청한 경우는 계약내용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

� � ���계약금액 조정요건 해당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 ������

������������	
�	�
 � 47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u��]Bu¦��ytu���Sh��t}u$��

� � �#�조정대상

� � �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M최저임금법N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물가변동 조정 규정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

� � �#�적용기준

� �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

� � �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초과 불가

���계약기간의 연장

�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 � �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

� � � ���발주기관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 �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 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하거나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

� �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 가능

� ���위 사유 외에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 하거나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연배상금�을 �징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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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가지급

���검사 #9�XY]Bu¦��z�u$

�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재난 등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시한 경우 �일�에 검사 실시

����용역대가 지급 #9�XY]Bu¦��ztu$

� �#� ��대가지급��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 지급

� � � ���지체상금 "�용역 ����L����� �지방 ���L�����

��������AQ���9�/�ö÷&B/�C>��«6>���º�A,f��V]Â����L�

��������AQ/��p&½�9�/�ö÷&B/�C>��9�Â[AQ�D]!â�«6#2 uT%�
Q�C>��Ê�«6$>�Å Q�@ã���A,/��V]Â>��L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9�XY]Bu¦��ztu��$

� �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

� � � ���계약담당공무원은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9�XY]Bu¦��ztu�z$

� � �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 대금지급내역을 확인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LW�XYZ[A\��v�u���S�TUV�LW���XYZ[A\��y����6$�

� � �#��용역의 예정가격 작성시�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계상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시 반영하고��대금지급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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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약불이행시 조치

���계약의 해제$해지 

���해제$해지 대상�계약상대자 귀책 사유�

�O영 제��조P�

�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고 계약수행 가능성이 없음이�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XY
[�r¿»
�E4�XYq�ë�¾�r�+ i���¯��rÝ±��FÂ�ô�q�r¿

�O용역계약일반조건 제��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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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세입조치��및 부정당업자 제재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Bu¦��{�u$


 
��계약담당공무원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가능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Bu¦��{yu$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분의 ��이상 감소되었을 때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분의 ��을 

초과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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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g��ztu������t}u��]Bu¦��z�u���Sg��{�u�z���Sh��vyu$

�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

�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한 자

��입찰자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 담합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의 하도급에 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 제한 

요청이 있는 자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준 자

��그밖에 아래�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입찰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 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시효기간 "� �년�담합 뇌물 제공 관련은 �년�

� ���uv
�;/�
J��
��!4
>�
�+
  �A
[ 
;<

������#g�ztu�z�����t�u��zGt�u��}���Sg��{yu�z���Sh��vzu��zGvzu�y{$

�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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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계약)대상 목적물에 대한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입찰예정자들에게 알리는 행위. 이를 통해 자격이 있는 다수의 입찰자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쟁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인 구매 실현에 1차

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1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어 입찰공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계약 

법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계약법규들은 대부분이 

강행법규가 아닌 내부 절차법적인 임의규정으로서 그 규정들 자체로 

입찰자나 계약자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공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비로써 입찰자(낙찰후에는 계약자)들을 규율하고 효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관계 계약법규정과 조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입찰공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법규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낙찰자선정방법 및 기준, 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필요시) 등 중요사항을 입찰공고서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입찰자나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들은 모두 입찰공고서에 첨부하여 

이를 숙지하고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입찰 공고 방법� � � � � � � � � � � � � � � � � � � � Q국가계약령 제��조��지방계약령 제��조R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8조, 지방계약법 제10조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3조,제35조,제36조
구매업무처리규정제32조제1항, 지방계약규칙 제36조



�����	
���
��

56 � 

��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지방계약령 제33조 제1항 단서]

�� 국가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입찰공고하지 않고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34조]

���입찰 공고 시기                    [국가계약령 제35조, 지방계약령 제35조]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공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단축 공고1)할 수 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령 제35조제5항] 

� �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지방계약령 제35조제5항 및 6항

� � �   ��

� � �   

����������������� !"# $%�� &�'���()*�+,-�./����01�2�34�56#67�89:�;�<=�+,-�

>?=�@��AB�>?=�'CDEFGH�I7�89:�JK=�+,-�L�MN�ON�P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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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시에는 다음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정정(변경)공고의 경우

    -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령 제33조제2항] 

    -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령 제33조제2항] 

  ◦ 위 공고 시기는 국가보안유지를 위하여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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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조R

  ◦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별로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일부분이 다르게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공고 시에 공통 사항에 대하여는 다 명시하되�� 낙찰자 

결정방식이나 계약대상 목적물의 특성이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Q�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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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사항이외에도 각 낙찰자 결정방법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 추가 

반영(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

      ① 낙찰자 결정방법

      ②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사항(열람장소 및 안내 전화번호 등)

      ③ 심사에 필요한 서류(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 참조)

      ④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2)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시

      ① 낙찰자 결정방법

      ② 규격(기술)입찰서 적격자 선정방법 및 기준

      ③ 규격(기술)입찰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종합낙찰제 입찰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5조]

      ① 해당제품의 구매 또는 제조계약을 종합낙찰제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

      ②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의 경우

       가) 해당제품의 에너지 소모비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및 내용연수

       나) 상기 “마. 조달요청서 검토”항에서 물품별 에너지 소모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동 운용기준 [별표 1])

      ③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의 경우

       가) 종합평가 점수 산정방법

       나) 동 운용기준 [별표 2]의 사항

      ④ 환경우월성기준 확대적용제품의 경우

       가) 종합평가 점수 산정방법

       나) 동 운용기준 [별표 3]의 사항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희망수량경쟁 입찰시 [국가계약규칙 제20조]

      ①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이라는 사항

      ②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입찰수량 및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③ 기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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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협상에 의한 계약시 [국가계약령 제43조제2항, 협상계약체결기준 제4조]

      ① 제안요청서를 첨부

      ②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③ 해당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

      ④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⑤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ㆍ일시에 

관한 사항 

      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⑦ 제안서의 제출기간

      ⑧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

      ⑨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 

      ⑩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⑪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ㆍ

일시에 관한 사항 

      ⑫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찰 변경 공고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3조]

  ◦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정정(변경) 공고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및 지방 계약령 제33조제2항]

  ◦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입찰 연기 공고(또는 입찰참가 연기통지) 할 수 

있다.  [물품입찰유의서 제14조]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고 그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입찰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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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 입찰변경(정정) 공고나 연기공고시에는 그 사유와 함께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입찰 관련 서류작성·비치·열람                   [국가계약령 제16조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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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심사 낙찰제인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관련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3조] 

      ① 세부심사기준

    ②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③ 기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

���의의

  ◦ 정부계약도 정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민법상의 계약’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법상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의 합치로 이루어 진다.

  ◦ 따라서, 입찰은 계약성립의 요건 중 ‘청약(Offer)’, 즉 계약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을 희망하는 자가 입찰공고 조건에 동의하고 그 내용대로 

계약이행하는 경우 입찰금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다.(계약의 성립요건인 승낙의 의사표시는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다만, 정부계약은 통상의 사인간의 계약과는 달리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정부)이고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집행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입찰 공고서에 규정(명시)된 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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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 
국가계약규칙 제40조

물품입찰유의서 제3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까지 다음 각호의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다음 각호의 입찰참가신청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 다만, 사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경쟁 입찰참가신청에 갈음한다.

  ◦ 입찰참가 신청기한

    -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국가계약규칙 제40조제4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계약규칙 제40조제2항]

���입찰보증금 납부 

국가계약령 제37조

국가계약규칙 제43조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조달청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 각서로 

대체하고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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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절차 

국가계약령 제37조

국가계약규칙 제43조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가. 입찰참가 [물품입찰유의서 제7조]

    ◦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나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대리인의 자격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하여 임직원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 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계약법규에 특별한 제한이나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시나 입찰참가

신청시에 대리인으로 등록하였으면 그 대리인이 입찰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민법상 대리권의 법리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입찰에 대리 참가가 가능하다.

      - 위임장(또는 입찰참가등록증이나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이 참석

하였는지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 위임장에는 위임범위(해당 입찰공고명이나 공고번호 등)가 명시되어야 하고 

날인한 인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을 확인한다.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물품입찰유의서 제7조제4항,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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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물품입찰유의서 제3조의2]

    ◦ 국가계약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한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실적제한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과 같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적을 

인정(지방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는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 작성 [물품입찰유의서 제8조]

   (1) 작성서식

    ◦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금액표시

    ◦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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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및 통화

    ◦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4) 기명날인

    ◦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포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사용인감 변경은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사용인감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회계통첩, 회계 45101-1303, ’95.8.9.]

    ◦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5)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물품입찰유의서 제10조]

  라��입찰서 제출�

국가계약령 제39조 제1항부터 3항

물품입찰유의서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4조

   (1) 일반입찰(직접 입찰 및 우편 입찰)

    ◦ 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 원칙이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국제입찰 대상 계약인 경우

        ②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찰서는 봉함하여 입찰자 1인이 1통만 제출토록 한다.

        - 입찰집행 시 규격설명이 필요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규격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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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공고서에서 

지정한 우편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 있다. (우송중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 우편으로 접수된 입찰서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입찰집행관은 입찰집행에 앞서 운영지원과(서무)에 우편입찰서 접수

(입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여부를 확인하고

        - 우편입찰서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응찰자에게 발표하고 입찰함에 먼저 

투함한 후 응찰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입찰함에 투함하게 한다.

        - 이 경우 규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규격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전자입찰이 

원칙). [국가계약령 제39조제1항]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전자입찰 참가방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 전자입찰자는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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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자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입찰은 제외한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전자조달법」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폐지될 예정으로 2024년 1월 1일 부터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전자입찰을 

허용하고 있음.

� �



��� ���������� 

������������	
�	�
 � 71

  마��입찰서 취소 등�

국가계약령 제39조 제3항

물품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능하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류를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로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취소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입찰자의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개찰�

국가계약령 제40조

국가계약규칙 제48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입찰집행관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우편입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수현황도 함께 발표한다)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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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

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사. 경쟁입찰의 성립� � � � � � � � � � � � � � � [국가계약령 제11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1조]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 따라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이 1인인 경우에는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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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무효 

국가계약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규칙 제44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

가. 입찰 무효 사유 [국가계약규칙 제44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  ※ 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및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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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자가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것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회신, 회제 45107-870, ’93.8.17]

 나. 입찰무효 이유 표시 [국가계약규칙 제45조]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 입찰서의 유ㆍ무효에 대한 회계질의 회신(발췌)

    ◦ 입찰무효사유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질의하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구매와 관련되거나 공사일지라도 

물품구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요약하였음.

        ① 낙찰자가 부정당업자인 경우 [회계 45101 417, ’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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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 되어 무효가 되는 것임.

        ②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 종전 대표자명의 입찰은 무효 [회제 41301- 

1653. ’98. 6. 23]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일 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수행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될 것이므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수행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무효에 해당될 것인 바,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인인감증명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낙찰자로 선언된 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임.

        ③ 위임장상의 입찰건명 오기 [회제 125-2052, ’85.7.27]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상의 입찰건명이 당해입찰건명과 다른 

경우에는 동 대리인은 당해 입찰에 있어서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볼 

수 없는바 “대리권이 없는 입찰”에 해당되어 당해입찰은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

        ④ 낙찰선언후 위임장 제출[회계 1210-2286, ’80.12.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인 바, 동 “대리권”이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

으로서, 대리인의 입찰행위가 본인(입찰참가자)을 위한 대리행위임이 명백하고, 

입찰집행관이 이를 인정하여 낙찰선언한 후 그 위임장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동 대리인의 입찰행위를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⑤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회제 125-3982, ’86.10.29]

    ◦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이므로 2인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그중 1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당해 입찰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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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1원입찰의 유효여부 [회제 2210-3579, ’86.9.23]

      국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1원 입찰은 유효하다.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0원 입찰도 유효하다.(안건번호 07-0353, 회신일자 2007.11.28.)

        ⑦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금액기재 착오는 유효 [회계 41301-818, ’98.4.28]

      국가기관이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 문서에 면제받은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의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로는 

볼 수 없어 무효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것임.

        ⑧ 자기가 속하는 법인과 개인업체 양 업체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회계 45107-167, ’96.1.3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개인명의로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동일한 경쟁입찰에 법인과 개인업체 

양자의 명의로 직접 참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제3자에게 

대리케 하여 참가한 경우에도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하여야 함.

        ⑨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의 입찰은 무효 [회계 45107-252, ’96.2.8]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처리되는 

것임.

        * A법인의 대표가 B법인의 임원인 경우로서 A, B 두 법인의 대표가 각자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도 

보지 아니함 (회계 41301-2982. ’9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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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입찰서상의 금액오기, 입찰건명오기, 대표자 성명상이, 주소상이 및 

한글숫자와 숫자사이 공백에 대한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회제 

125-1233, ’88.8.9]

    ◦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인바,

    ◦ 그 불분명 여부는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기재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서 및 첨부서류 등의 

다른 기재사항, 당해공사의 입찰현황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예1) “팔척”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일련숫자의 화폐단위 및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팔천”임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유효한 입찰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회계 

1210-2057, ’83.7.2]

      (예2) 입찰건명이 누락되거나 틀리게 기재되었더라도 입찰공고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관한 입찰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면 

유효로 처리하여야 될 것이라 봄. [회제 125-1040, ’83.4.16]

        ⑪ 입찰서 금액표시글자 누락 시 [회제 45107-375, ’94.3.29]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부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서가 무효로 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한글표기금액과 아라비아숫자, 표기금액의 일치여부 및 글자간의 

여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의 유ㆍ무효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임.

      (문의) 입찰금액을 일금사천삼백팔십육만사천백십원정(￦43,864,110)으로 

( )백( )십원 글자누락

        ⑫ 위임장 인감상이 [회제 125-1745, 91.7.16]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그 위임장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한 인감과 다른 등기된 인감을 사용한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입찰은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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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입찰서와 첨부물과의 간인은 날인하였으나 표지에 날인 누락 시

[회제125-1772, ’88.8.1]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은 무효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서에 

날인이 누락되었다면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⑭ 상호ㆍ성명등을 누락한 입찰 [회제 125-2614, ’85.11.15]

    ◦ 입찰자가 주소ㆍ상호 및 대표자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입찰서를 제출

(인감만 날인)하였다면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⑮ 낙찰선언은 되었으나 입찰가격 기재착오였음을 구두로 통지한 

경우 입찰의 유무효여부 [회계 125-997, ’82.3.19]

    ◦ 입찰무효여부 및 낙찰선언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입찰내용, 상황 및 착오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상황으로 보며,

    ◦ 당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입찰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함.

        ST 제한경쟁기준에 위반한 계약의 무효여부 [질의회신, 회제 1210- 1134, ’81.6.3]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제한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유효문제는 당해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동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만으로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다.

        SU 낙찰예정자의 입찰무효 시 처리절차 [회계 45101-2466, ’95.12.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선언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낙찰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다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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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취소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는 위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상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개찰이 이루어져 최저가 입찰자가 가려진 상태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전이라면 입찰시행자인 채무자는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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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국가계약령 제20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5조

    ◦ 경쟁입찰에 있어서 개찰한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 또는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규격ㆍ가격동시 입찰인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재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재공고 입찰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20조제2항]

    ◦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는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

    ◦ 재공고시에도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신문공고 시 제1차 및 제2차 입찰을 구분하였더라도 동시에 공고한 경우는 

재입찰공고까지 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질의회신, 회계 1210-1248, ’77.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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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담당공무원의 예정가격 잘못 작성을 사유로 입찰 취소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질의회신, 

회계 45101-1478, ’95.8.16]

   나) 재공고내용[국가계약령 제20조제3항]

    ◦ 재공고 입찰(재입찰 포함)은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공고 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는 품목(계약목적물) 수량과 

입찰참가자격 등의 주요 공고내용은 최초의 공고내용과 동일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변경하였다면 새로운 입찰공고로 보아야 한다. [질의

회신, 회계 125-2778, ’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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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입찰자의 입찰가격,�이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적격심사 기준�계약예규에서 정하거나 주관 부처와 협의하여 제정�

� �#� (국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L�자체�기관별��적격심사 기준

� �#� (지방��행안부 학술연구용역L�시$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심사항목

��
/012
34
�

���적격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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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적격심사 기준으로�적격심사 설명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적격심사 기준 선택�시 낙찰하한율 자동 반영

���입찰공고서에 적격심사 평가기준�안내

� �#� �평가기준�「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조 제�항 제�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Q별표 �R

� �#� 낙찰하한율�(�����)�,�통과점수 "� (�점

 2) 예정가격 작성

���기초금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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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

� �#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초금액 "� ���,���,���원,�V�)�

 3) 입찰금액 제출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만을 확인하고 입찰서 제출

 4) 예정가격 확정

���입찰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추첨번호 �개 가격을 산술평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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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찰(가격평가 : 투찰율 84.2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1순위자)

� �

6) 계약담당자 서류제출 요구 

���개찰결과 �순위 입찰자�부터 이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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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심사대상자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방법 

� ���적격심사 신청서 작성

���경영상태 평가에�필요한 신용평가등급 온라인 제출

�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과 등급평가일 확인�에 평가

�
�유효기간 내�입찰공고일과 유효기간 확인�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나라장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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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업체간 거래 용도로 발급 받은 신용평가등급은 평가 대상이 아님

���신인도 평가 점수 제출�혁신형 기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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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계약담당자 적격심사 ⇒ 종합평점 계산 후 85점 이상이면 적격

���입찰가격 평점�예시 "� �����점��W개찰조서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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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평가�W� �나라장터 전송등급 XXXY로 확인,� ���(점 평점 인정��

��신인도�평가�W�� �혁신형 제조기업은 Y�점 가점 부여 가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활용 벤처기업 확인�W� �신인도 평점�

Y�점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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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점 계산L확인

�

�

 ※ 신용평가등급(CCC+이하) 경영상태 평점 25점 : 종합평점 82.14점으로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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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시 조치방법

�#� ��국가��적격심사 결과 통보�및 재심사 안내

� � ��� ��서류보완��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제출�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지방�� ��회에 한하여 심사서류 보완$추가 제출 가능

� � ��� �서류보완��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오류,�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심사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게 �회에 한하여�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함

     * 보완·추가 서류 제출기한 : 7일 이내,  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

��적격심사 재심사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부적격통보일로 부터 �일 이내 재심사 요청 가능�

�국가,�지방�

� � � ��� 낙찰자�선순위��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자�후순위자�� "�

낙찰자결정일로 부터 �일 이내 재심사 요청 가능�지방�

      *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국가, 지방)

     ** 재심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국가) / 5일(지방) 이내 재심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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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결격사유 확인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국가,�지방�

    *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

� �#�공동수급을 허용한 경우

� � �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적격심사에서 제외�국가,�지방�

� � �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평가 

    * (국가)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 (지방) 제외된 해당 구성원의 참여비율(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함

���부정$허위 서류 제출자�등의 처리

� �#� �공통��부정$허위서류 제출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구매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

� � �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낙찰자 결정 통보를 한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 � �
�계약체결 이후 "�계약 해제$해지 처리�가능

� �#� �지방��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계약담당자와 협의하지�

않고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 �국가��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없음�’����월 국가계약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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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구분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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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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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용역 평가기준

��입찰가격 평가

� �	�고시금액 이상 평점 Z�����[\�((L����입찰가격L예정가격��[�����\

� � � �  * | |는 절댓값 표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고시금액 미만 평점 Z�����[\�((L����입찰가격L예정가격��[�����\

� � � � � * | |는 절댓값 표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75% 이상인 경우에는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이행실적평가

�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 

�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해 규모�면적 또는 수량�으로 평가 가능�시설분야�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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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년 이내�실적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역산하여 적용�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년 이내 실적까지 인정�

� � � � *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는 제외(신인도 가점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

�#‘동등 이상 용역’과 ‘유사용역’을 합산하여 평가

� � * 동등이상 용역 : 해당 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이를 포함하는 
용역으로 난이도가 더 높은 용역

  ** 유사용역 : 해당 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의 범위,�금액 또는 수량�면적��평가여부를�

입찰공고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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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예시 "�동등이상,�유사용역 입찰공고서 명시 P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조 제�항 제�호 O별표 �P�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낙찰하한율 : 80.495%(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
�이행실적평가 "�금액

   *  평가기준 : 최근 5년(창업기업 7년)간 용역이행실적 금액(부가세 제외) / 해당용역 

추정가격

  ** 추정가격 : 3,120,000,000원(* 부가세별도)

 *** 동등이상 용역 :  0000연구 용역,  유사용역 : △ △ △ 연구 용역

�#  이행실적 제출서류� "�공공기관 이행 실적은 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  민간실적 : 실적증명서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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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평가

 *  신용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최저등급(CCC+이하)으로 평가(25점)

�#  

   * 민간 업체간 거래 용도로 발급 받은 신용평가등급은 평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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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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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평가�모든 용역 공통�

*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③부정당업자제재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 부당노동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



�����	
���
��

106 � 

  *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

소상공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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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고용증가율 계산(입찰공고일 2019년 7월)]

� �	�고용인원 계산

� �
�고용비율 계산

� ���고용증가율 평가

   ㉮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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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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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분야 용역 적격심사

,

��이행실적평가

��근로조건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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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기술능력 평가기준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격증 사본과 �대 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중 �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

� �  *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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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의 ],� X,�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다만,�동일인이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 ���기술사 ]� � �점 Y�기능사 X� �점 _��점으로 평가

� ���기술사 ]� � �점,� �기능사 ]��점 �동시 보유�� "� �점만 인정

(4)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술능력 평가기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격증 사본과 �대 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중 �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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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의하여 평가하되,�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Q별표 �R�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 � �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 � � �가��시설 및 장비

� � � � � � ����처분시설"�시간당 처분능력 ���킬로그램 이상

� � � � � � ����보관시설"� �일 처분능력의 ��일분 이상 ��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 � � � � � ����계량시설 �식 이상

� � � � � � ����수집$운반차량 �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

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명 이상

� �O입찰참가자격P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 	과 
의 자격을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 �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 ①에 해당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이 “중간가공음식물류 

폐기물”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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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낙찰자결정방법P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Q별표�R�폐기물 처리용역

추정가격 �억 원 이상적용�

    * 낙찰하한율 : 80.495%(적격통과점수 85점 이상) 

`�이행실적 평가 관련

� ���기준금액 "� �,���,���,�(�원�부가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음식물쓰레기 처리 용역,

수집$운반 포함�,�유사용역 "�없음

`�기술능력 평가 관련

� ���폐기물 처리�재활용�업체만 대상으로 평가합니다��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각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용역금액을 기준으로 동등이상 용역을 평가하며,

유사용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기준금액 : 3,212,338,727원(부가세 별도)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기준금액 : 498,201,455원(부가세�별도�

O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함께 제출할 서류P

�`�업종별 허가증 사본 �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부Q폐기물수집 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할 경우 제출R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용량이 80톤/1일 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합산함)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부 

�`�기술인력보유 현황 �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

�`�공동수급협정서 �부�공동수급으로 입찰 참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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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여객 육상용역 적격심사

��기술능력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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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평가기준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제(�조제�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제�조에서�의무로 정한 보험,「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Q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R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적격심사대상자는 	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 검사합격증명서류,�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5-2)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결격사유) 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②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인정)

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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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용역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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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리·점검 용역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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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차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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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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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대상 기준

 * 청소, 검침용역 등 단순노무성격의 경우 2단계 입찰 제외(적격심사낙찰제 이용)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 3(2단계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용역)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안서 평가를 이용한 계약절차

 * 2단계, 규격가격동시: 2개사 적격⇒ 가격개찰결과 예가 초과⇒ 가격 재입찰



�����	
���
��

128 � 

���경쟁적 대화에 의한�계약체결 

���경쟁적 대화에 의한�계약체결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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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aJK,� abcdbef� Jgh� Khgigejk�

 [네이버 지식백과] 제안요청서[提案要請書, request for proposal](비즈폼 서식사전, 비즈폼)

���제안요청서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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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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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과업내용

 ◦ (사례) 가상현실 활용 핵 테러 대비 훈련시스템 구축

 ◦ 사업�과업��내용�

� � �사 업 명 "�이동 체험형 가상현실 기반 Jlm운영시스템 장비 구축

� � �추진목적 "� 핵비확산$핵안보 교육효과 극대화에 필수적인 실습용 

가상현실 장비 구축 마련

 ② 요구사항 

  ◦ 수요목적을 뒷받침 해주는 구체 사항�규격 등��들이다

� � ���민간 상품학에서는 유형적요수�품질 등�에 해당된다�

   ☞ 품질 : 정밀도/ 성능, 신뢰성, 적합성, 내구성, 편의성 

    * 신뢰성 – 반복적인 측정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정도(성능의 지속성)

  ◦ 결과의 명확성"�요구사항에 대해 장비구축 후 그 결과가 확실할 것 

  ◦ 실현 가능성"�현재의 기술로 실현 가능할 것 

  ◦ 검증가능성"�검수 등으로 기술적 검증이 가능할 것

  ◦ 의미의 명확성"�불명확한 용어나 표현은 삼가할 것

     * 필요시 용어 정의 별도로 명시할 것 

� � ���규격의 개방성"�특정 규격이나 상세 규격�사양�을 명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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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계약조건

 * 그 외 : 납품지체상금, 천재지변, 채권양도 등 조건 명시

 ④ 평가요소와 방법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의 

비중이 크므로 기술평가의 비중을 ���분의 ��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을 ���분의 ��으로 함 

◦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주기관에서 기술평가 실시

◦ 평가방법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하여 산정하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자리로 산출 

�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기술평가 배점한도 (�점�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선정�환산점수�(점�

� ���가격평가는 조달청 평가방법에 의함

�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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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안서 규격 

◦ 제안서,�제안 요약서는 파워포인트를 사용,� ]��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

◦ 제안서의 전문용어는 가급적 한글 표기,�불가피한 경우 한글 표기 및 

괄호 안에 원어 표기 

  * 영문 약어의 경우 Jdkk�njob�표기

◦ 제안서는 흑백이어야 하며,�필요한 경우 �쪽 내외 컬러 사용 권장

◦ 제안 내용은 필요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되 모호한 표현은 피할 것�

   * ‘가능하다,�동의한다,�고려한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하거나 늘릴 수

있음�

  ◦ 제안서 내용 중 만약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어야�

한다�

� �

�※ 본 예시는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함께 언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제안서에 업체추정 가능한 명기를 금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아님



�����	
���
��

134 � 

 ⑥�기타 필요사항 

  ◦�입찰자에 대한 안내 사항,�유의사항 등이 해당됨 

    * 앞 부분 명시사항 외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된다�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제안서 �부

� � ���보안서약서�투입인력 전체��각 �부�붙임 �양식�

!�
�56
78
 


���제안서 평가절차�협상계약 기준,� �단계 등 준용�



&�� �'��()

������������	
�	�
 � 13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국가기관�

�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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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정량평가�

�

���실적평가�정량평가�

  ◦ 실적 인정범위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대로 한다.

  ◦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함(자체 평가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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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선정·구성

���평가위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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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미달,�제척 등�조달청�

  ◦ Q기피 및 제척 대상R��서면 안내��해당이 되면 위원장에 말씀하여 

줄 것을 요청

� � �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자 

� � � ���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 � ���최근 �년 이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 � � ���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 

� �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 사전검토�평가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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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협상세부기준 11조 3항: 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

  - 지자체(행안부) 협상계약체결 기준(5장): 3절4번 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 가능(시간은 정하지 않음)

���입찰자 수 별 사전평가 방법

���제안서 설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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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청취 및 발표�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조�
�

� �	�제안서 제출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 답변이 가능

� �
�제안 설명회 일자$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참여업체는 다른 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 �B�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 �C�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정성평가 평점방식 사례 

  ◦�조달청 세부기준의 경우는 입찰자 수에 따라 평점을 부여한다�

   ☞ 예) 조달청 세부기준 별표 17 3개사 이하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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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별 기술평가점수집계�

���가격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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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 행안부 S/W사업 평가 : 기술평가 85%이상을 협상적격자로 함

���협상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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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10조 p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에는 제안서 적합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은 수요기관이 한다. 

���협상�nbqgfrjfr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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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가격협상�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부당한 특수조건 O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조�계약문서�P

� �

���협상 종료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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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약목적물�물품,�용역 등��완성에�

필요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각각의 비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것

�

��� ��예정가격��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된 가격 

� �

���예정가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계약목적물�

구매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으로 계약체결의 상한금액

��� ��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신규개발품 

등�,� �� ���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유사물품$용역 

등의 거래실례 가격 또는 견적가격

�○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등�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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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예정가격 결정절차������,� �	
�,� �
	�� ��� ����� ����

	��� ������� ��

�○�복수예비가격 작성� "�기초금액의 V�)�국가�� L�V�)�지방��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을 작성�비공개�

�○� 예정가격 확정� "� 입찰에 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에서 추첨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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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 구분��제조원가계산,�공사원가계산,�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

� �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 등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음

�○�국가,�지자체 등의 출자$출연기관,�연구소,�산학협력단,�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회계법인

��� ��원가계산 비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작성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 �○�재료비 "�재료량 [�단위당 가격 L�노무비 "�노무량 [�단위당 가격 L� �

경  비 "�소요량 [�단위당 가격

�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정률로 계상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세 비목 및 그 물량

�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설계서,�표준 품셈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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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당 가격 

� � ���거래실례가격�	,
,��

� � ��「통계법」제��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정한 단위당 가격

� � ���유사거래실례,�견적가격 

���기획재정부에서 별도로 정한 단위당 가격�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622,585원

연구원 월 2,777,750원

연구보조원 월 1,856,832원

보조원 월 1,392,671원

 주y$���+¦C�A\Ur��y®H/�zz]G�&½�9��æ½I�}�ÉG�� Q�ø
j��9��

æ½I/�ål&���¯>��A\Ur%�±72J�Â�ER�

 `�MAUr��z�z�õ8�A\UrG�XYÒ�KÒ r �ò»A\L�z�u�z|>�´���C�ar

MAM#z�z{õ�{��É$/�B�Q�Ur
j���Âª�NO�l>?�BPQQ���ú

���주요 지정기관 및 단위당 조사�공표 가격   t「통계법」제��조 u

� �○�중소기업중앙회�연 �회��제조업 노임단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연 �회��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연 �회��건설업 노임단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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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유형과 원가 비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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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원가계산��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과 기타용역의 원가계산으로 구분

� �	� 학술연구용역�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작성

� � �

� �
�기타용역� "�다른 법령 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의할 수 있음

���일반용역 원가계산 기준

(1)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 ��학술연구용역��위탁형 용역,�공동연구형 용역,�자문형 용역으로 구분

� �	�위탁형 용역�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고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 �
�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 수행

� ���자문형 용역�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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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비목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등급�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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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비목

�#  일반관리비 "� �)��이윤 "� ��)

�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L�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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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2) 단순노무용역 원가계산(청소,검침,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인력지원용역)

��� ��단순노무용역��공공부문「용역근로자 보호지침�관계부처 합동�」의 예정가격�

산출내역서 참조 작성

� �v�인건비 단가 적용 기준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노인단가 적용

� �w� ����년 노임단가�R�� "�단순노무종사원 (����(원,�작업반장 ��(���(원

� �   * 평균 조사노임(일급) : 1일 8시간 근무 기준  기본급 + 통상적수당 (위험, 

생산장려, 자격, 가족, 근속 수당)(기타수당 제외 :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

� �x�퇴직급여,� �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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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노무용역 원가계산서

�○ 단순노무용역 제수당 기준

�○  단순노무용역 제수당 산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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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노무용역 제수당 합계�예시�

�

�○ 단순노무용역 인건비 합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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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원가계산(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 준용)

��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주요경비

(4) 소프트웨어사업 원가계산

 �� ��소프트웨어사업 원가계산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

� � �  * 홈페이지(www.sw.or.kr/사업지원/사업대가)에서 대가산정 엑셀 템플릿 등 제공

� �v� �사업유형��정보전략계획 수립,�소프트웨어개발,�소프트웨어유지관리 

및 운영,�데이터베이스구축

� �w� �인건비 단가 적용 기준��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

   ** 월평균임금은 일평균*근무일수(20.9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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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추진 절차 및 검토 내용

 □ 컨설팅 업무량 계산

� �○�업무별 가중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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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난이도 내역

� �A�정보전략계획�yGK��수립비 산출

��#RSTUr$�}®�)È#RUAI���RU�§V���SWÚ3X���RYZ[\]^[_`^_[aÚ3X���)
â��
��Ú3X�$���SWAI��Ñbú�/�79&½�8Ð#
ô�ÑÑb+MM�cJ�J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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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프트웨어 개발비 대가 산정

 ��기능점수�Jdszfrgs� Kgrsf��방식 

� �○�기능점수의 유형 식별

데이터기능 트랜잭션 기능

내부논리파일�ysfbhsjk�{gqrzjk�Jrkb�y{J��

사용자 관점에서 식별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데이터그룹 또는 제어정보로서

측정 대상 애플리케이션 내부유지파일

� ��Ãdle
f��!>?�q�i��)k Ý

외부입력�|}fbhsjk� ysidf�|y���애플리케이션�

경계밖에서 들어오는 제어정보 처리

�등록$수정$삭제 등�

���½��]/�èH�yt]>?�z}]G�:��

외부출력�|}fbhsjk� ~dfidf�|~���수학적�

계산��공식 또는 파생 데이터를 포함��

내부논리파일을 유지하거나 시스템의 

동작 변경을 수행외부연계파일�|}fbhsjk� ysfbh�jzb�Jrkb�|yJ��

사용자 관점에서 식별 가능하고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는 오직 참조만 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지되는 파일

� ��Rµ�Ãdle
f��!>?�q�i��Rµ
���!�#!?$�)k Ý�

외부조회�|}fbhsjk� yscdrh��|����데이터나�

정보를 단순히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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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평균복잡도

유형
내부논리
파일(ILF)

외부연계
파일(EIF)

외부입력
(EI)

외부출력
(EO)

외부조회
(EQ)

평균복잡도 
가중치

��� ��� ��� ��� ���

� �○� �보정전��기능점수 산출

유형
기능점수

식별점수 평균가중치 최종점수

내부논리파일(ILF) � ��� ��� � ����

외부연계파일(EIF) � ��� ��� � � ���

외부입력(EI) ���� ��� � ����

외부출력(EO) ���� ��� � ����

외부조회(EQ) � ��� ��� � ����

합계 �(�� �����

� �○�기능점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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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투입공수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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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 �v�응용 소프트웨어�요율제 유지관리�

� � �w�상용 소프트웨어

� � �x�소프트웨어 운영비�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 � �v�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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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구축비�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기준

� �v「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규정

�환경부고시�」

� �w�직접노무비 "�기본급 Y�제수당 Y�상여금 Y�퇴직급여충당금

       * 기본급 및 상여금 : 기본급은 대한건설협회 발표 보통인부 노임단가,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400% 범위 내에서 적용

      ** 제수당 :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 청소차량 상차원 및 운전원에게 환경미화수당 월 150,000원 적용, 

1종대형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수당 월 200,000원)

� �x�간접노무비 _�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율 

� � � � * 간접노무비 :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차량 정비공 등 직접노무비(미화원, 운전원) 

이외의 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조달청 시설공사원가계산간접공사비(제비율)적용기준」적용

(직접계산도 가능)

      (예시 : 토목공사 / 50억원 미만 / 12개월 이상 기준 : 13% 적용)

� ���경비 "�전력비,�수도광열비,�감가상각비,�수리수선비,�보험료,�복리후생비,�

유류비,�세금과 공과여비$교통비$통신비,�기타 법정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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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 "� ��)�이내

� � �  * 현장직원이 아닌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 등 관리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용

� ����이윤 "� ��)�이내

!�
?>@A

���� �정산��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정밀하게�

계산한 금액으로�확정

� �#�확정계약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결정�확정�

� �  * 국가계약법 제8조의 2(예정가격의 작성) / 지방계약법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 ��대상��확정계약이 원칙으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1) 개산계약

��� ��종류��	�개발시제품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공공기관과의�

위탁 또는 대행 계약,�B�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 계약

   ※ 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  (절차��미리 개산 가격 을 결정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 

� � � ※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으로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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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 (절차��입찰 전에 사후원가 비목�대상 및 범위�을 확정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 

� � � ※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으로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예시��행사대행용역은 총액확정계약이므로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에 

사후정산을 요구하거나,�사후정산을 위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요청할 수 없음

    * 조달청 행사대용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 다만, 사후정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비항목이 있는 경우(별표 2) 입찰공고 등에 사후정산 

사실을 명시하고 정산항목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3)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	�물품 제조 계약 및 용역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
�단순노무용역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Y�

퇴직급여충당금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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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
�입찰공고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 ��입찰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B�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   

��� ��예시��보험료 계상 및 입찰공고 명시 

 *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적용예외��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반영 가능�조정하여 반영�

��� ��공고예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 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출내역서��원가 분야에 드는 비용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각 비목별로�

나누어 작성한 문서 

� �v�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

�용역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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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계약문서는 계약서,�유의서,�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

� �x�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대가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

���정산절차

� �	�입찰공고 등의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

� �
�사업자 부담 분의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국민건강 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

� � �v�일용직근로자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금액

� � �w�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

�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 

���정산 관련 유의$협조 사항�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호,� ���(�(�(��

��부당한 사후정산 사례

� �	�입찰 후 정산조건 적용 요구

� � �v�입찰 전�입찰공고 등에서 정산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기술협상과정에서�

사후정산을 특수조건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계약자로서의 지위가 

불확실한 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하여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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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확정된 과업의 이행과정에서 사용한 물품을 검사$검수하고 대급지급까지 

완료한 후 인터넷 최저가금액 또는 실제 구매금액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

� �

� �
�부당한 이윤�및 일반관리비율 

� � �v�사전에 확정 가능한 과업내용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설명회�

또는 낙찰자 선정 시점에서 과업을 추가반영하면서 해당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비용만큼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감액하여 산출내역서 수정 요구

� ���용역 전체비목에 대한�사후원가 검토

� � �v�입찰공고서에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임을 명시하고�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체 용역예산에 대하여�사후원가검토 및�정산을�실시하여�사실상�

개산계약으로�운영

�

� �B�대가 없는�과업수행�협찬��요구

� � �v�과업수행을 위해 실제 집행한 식음료 비용을 계약업체가 협찬하는 

것으로 대체 하고 식음료 금액을 �원으로 정산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식음료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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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과업수행업체는 행사 종료 후 행사비용 증빙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그 사후 정산 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받고�� 정산 후 미사용 

금액은 발주처에 반환하며 정산범위는 계약금액으로 함

� � �D�행사 종료 후 ��일 이내에 과업수행자는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에 

의거하여 용역계약금액을 실비 정산하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용역사업의 대가 지급은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며,�최종 용역금액은 

사후정산 후 확정된 금액으로 집행 사업비는 �� 사업종료 후 �주 

이내 실비정산�완료보고 포함�하여 잔금 지급

� � ���모든 경비는 사후정산 대상이며 공인된 회계 법인을 통해 적법하게 

정산하여야 함

� � ���계약업체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원가계산 

업체에 모든 서류를 제공하고 원가계산을 받은 후 최종 정산서를 

용역수행 완료일 이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야 함

� � ���용역사업자는 최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시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 ���회계감사기관은 발주처에서 선정하고 회계감사비용은 행사 용역비에서 지출

� � ���최종용역금액은 사후정산 후 확정 된 금액으로 집행한다�

� � ���과업수행자는 행사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을 받은 후 최종 정산서를 제출

� � ���과업수행자가 행사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최종 정산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최종 정산액의 �L���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 지연일수마다 일정금액을 과징금으로 계산하여 동 과징금을�과업수행자에 

대한 최종 정산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종료일 이내에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은 후�

최종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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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체결업체가 계약 종료일까지 최종 정산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거나,�계약 이행 기간 중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발주처�는 

지체상금으로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분의 ���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최종 정산액에서 공제 함

� � ���정산내역서 제출에 따른 용역대가의 정산은 발주자가 지정한 회계기관의 

사후 검증 절차를 거쳐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하며,�회계기관의 사후 

검증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 ���사업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 ���사후원가정산 시 사후원가 검토 용역비는 ‘을’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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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협상에 의한 계약�이하 S협상계약제T라 한다��은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gsfhjzfrsq� ���nbqgfrjfrgs��방식과 유사한 제도로서�기존의�

낙찰자 결정방식으로는 첨단 과학기술이나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사업에�

대한 구매시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낙찰 제도를 도입하게�된 것이다��

   ※ 협상에 의한 계약(Contracting by Negotiation)

     미국 등 선진조달국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는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최고 가치

(Best Value)2)’ 구매 실현에 적합한 제도이다. 하나, 우리나라의 협상계약제는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이들 국가들의 협상계약제와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 � �

� � �Q� 협상계약제는 통상의 계약방법�낙찰자선정방식�과 달리 제안 제품이나 

용역의 기술F품질의 차이나 변별력을 전제로 기술F품질의 변별력에 있는�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여러 면에서 통상의 방식과 차이가 있다U�

즉-�통상의 낙찰자 결정방식은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낙찰자선정 

또는 적격심사 등을 통하여 낙찰자 선정을 하는 것이라면 협상계약제에서는�

입찰가격의 저가 순위는 낙찰자결정과는 무관하다 할 수 있다�

� � � � ���특히 협상계약제는 확정가계약��r}b�� ihrzb�으로 계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비율이�

(�)를�차지하고 있어-�기술제안 평가점수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술 우위에 있는 업체를 변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U�

� � � Q�따라서-�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제안서 평가 절차�특히-�시간적 제약�-�사후 계약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F연구를 통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U

V�� WXYZ� [\]^X� H_`� abOc� de*� fPN� gB� h6ij�kX\Ylm\n]X� okpqX�7� r;9B� s7� *t=.U� u-�

56�fPOv*� dOc�wixN�y9:�56z{�D6�|�O9�7�}5h~��r?9B�sO������de

�ab�N�y9:B��ij7-��deN�y9:B��ij7�r;�~���D�*���h��@7���9B�s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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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Q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조R

� � Q� 물품F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U

     ※ 지방계약법시행령에는 적용사유에 “창의성”이 추가됨

�나��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우선적용Q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의�-�지방계약법시행령�

제��조R�

� � Q�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④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⑥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산업

   ⑦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⑧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방계약법시행령에는 적용대상에 “예술성·창작성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이 추가되고, ‘해당 

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 Q�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 Q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의��제�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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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예규 및 조달청 훈령�지침�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 � � � � �이하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라 함�

% �	
���
�	�����

�가��협상계약 적용 대상

� � � ���추정가격 �천만 원 초과하고 규격이 비확정된 물품 제조�계약

� � � ���적격심사가 가능한 학술연구용역�및 소프트웨어용역�협상계약 적용 가능

� � � � � ���전문성F기술성F창의성 등의 협상계약 요소가 강함

� � �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S보험서비스T를 제외한 기타 용역 적용 가능�

�나��협상계약 적용 제외 대상

� � � ���추정가격 �천만 원 이하 물품F용역은 협상계약 제외

� � � � ���소액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협상 여지가 적음

� � � � � � � �< �수요기관이 협상계약을 원할 경우 수요기관 자체 평가 실시

� � � � ���추정가격 �천만 원 초과하는 물품 구매입찰

� � � � ���전문성-�기술성-�창의성 요소 및 협상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협상계약 

적용 배제

� � � � ����추정가격 �천만 원 초과하나 규격이 확정된 물품 제조입찰

� � � � � � ���협상계약의 실익이 없는 규격이 확정된 발전기-�엘리베이터 등

� � � � ���적격심사가 가능한 용역 중에서 시설분야용역�청소F경비F관리�-�폐기물

처리용역-�육상운송용역�

� � � � � ���단순 인력 투입 등으로 전문성F창의성 등 요소 미약하여 협상계약 적용�배제

� � � �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 기타 용역 중에서 �보험서비스��용역

� � � � � ��� S일반경쟁에 의한 최저가 입찰T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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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협상계약의 우선 적용 대상 Q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조R�

� � �#� 소프트웨어사업 등 소프트웨어용역 같은 지식기반사업에 대하여는 

협상계약제를 우선 적용하여 동 방식으로 체결

� � � � � ���다만-�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U

& �	
����

입찰공고  ⇒ 
제안요청서

교부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위원회 운영)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 및

일정 통보
⇒ 협상개시 ⇒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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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공고기간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U

� � � ���다만-�긴급을 요하는 경우-�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U

� �#�입찰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U

� � �

O공고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P

	�사업명-�사업내용-�사업기간-�사업예산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B�제안서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 및 일시

C�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D�제안서의 제출기간

��제안서의 내용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분야별 배점한도를 ��점 범위내에서�조정하는�

경우 그 사유 포함�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U Q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조의�R� �이하 

�구매업무처리규정�이라 함�

  ※ 입찰공고 전 규격검토 및 공개[구매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21조]

   -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구매규격을 검토한 후 규격공개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ㆍ 협상계약 우선적용 대상 여부 

     ㆍ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기타 협상계약절차에 관한 사항

     ㆍ 기타 구매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정한 사항

   - 규격검토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규격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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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제안요청서 교부 및 설명 Q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R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U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상기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U

� � �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U�이 경우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 �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등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다U

� �나��제안요청서 내용 Q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 제�항R�

� � � �#�제안요청서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U

O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P

� � �	�과업내용

� � �
�요구사항

� � ���계약조건

� � �B�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 �C�제안서의 규격

� � �D�기타 필요한 사항

� �다��제안서 등의 제출 Q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조R

� �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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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제안서제출여부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한다U

� � � �#� 제안서 접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와 일시에 

평가집행자가 한다U

� � � �#�평가집행자는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U

� � � �#�조달청에서 제안서 기술평가를 대행할 경우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는�

평가를 종료한 후 수요기관에 인계한다U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입찰가격 개봉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U�

� � �라��제안서 평가서류 보완 Q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R

� �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U

� � � �#�상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U

% �(+�0�123�45

� �가��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Q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 제�항 및 �항R

� � �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조제(항에 의한 제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 � � � �#�상기 위원회는 소속공무원-�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U

� �나��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운영 Q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제�항 내지 �항R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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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위원회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U

� � � � � � ���다만-�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 � � � �#� 상기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한서 평가결과에 개인의 

정보-�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 � � � � � ���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U



��� -.����

������������	
�	�
 � 191

� !3 
BCD�56E
78
 
 


� �678-�
�9:�����	#��$�
�%&����;!'

� �가��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 �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다U

O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P

Q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R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 기술⋅지식능력

∙ 인력⋅조직⋅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경영상태

∙ 상호협력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7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평가 30  

� � � ��분야별 배점한도를 ��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평가항목을  

� � � � � �추가하거나 제외 가능

주���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O신설 ���������P

구분 전문성$기술성 정도 배점범위�기술"가격�

기술강조형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기술평가점수 최대 ��점

���"���

기술$가격균형형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

가격중시형
전문성$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기술평가점수 최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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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평가 항목 및 배점 조정

� � �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U�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U�

� � � � � �#�다만-�배점한도에 대하여 ��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 � �다��입찰가격 평점 산식

� � �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분의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0+12×(
56,-./
43,-./ )

� � � � � � �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분의 ���미만일 경우에는 ���분의 ��으로 계산

� � � � � � � � � ��당해 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 � � � �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 

적용하고-�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 �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분의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_� ,-./*.0+12×(
56,-./

78./980%:4./ )

� � � � � � � � � � � �

�Q�[�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당해
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 � � � � �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분의 ���미만일 경우에는 ���분의 ��으로 계산

� � � � � � � � � ��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분의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 � � � � � � �� GH�사업 및 M소방장비관리법N에 따른 소방장비��M경찰관 직무집행법N에 

따른 경찰장구�� M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N에 따른 

해양경찰장비��M군수품관리법N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 경찰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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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 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분의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O신설 �����������개정 ������������ ����������P

� � � � � � � �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에서 반올림한다U

� � �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U

� � � �라��기술능력 평가방법

� � � �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조의��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U

� � � � �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U�단-�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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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O별표 �P�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평점산식 : 아래

� � �주���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규모 등과 창의성 �기술성 �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U

� � �주���입찰가격 평점산식

�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U��이하 같다��의 ���분의 (��이상인 경우�

평점�_�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L�해당입찰가격 �

�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분의 (��미만인 경우 평점 _�

� � � � � � � � � Q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L�예정가격의 (�)�상당가격 �R�

�Q�� [� �예정가격의 (�)�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L�예정가격의

(�)상당가격�예정가격의 ��)상당가격�� �

� � �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분의 ��미만일 경우에는 ���분의 ��으로 계산한다��

다만�� GH사업과�소방장비관리법�제�조 �호의 보호장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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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관리규칙�제�(조 제�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분의 (�미만인 경우 ���분의 (�으로 계산한다�

� � � � � � �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분의 ��미만�GH사업과�소방장비

관리법�제�조� �호의 보호장비 및�경찰장비관리규칙�제�(조 

제�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분의 (��일 경우에는 배

점한도의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 �주���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U

� � �주���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U�

� � �주���추정가격 �억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U�다만-�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U

� � �나��평가 기준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U�이 경우 사업의 특성F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O별표 �P-� O별표 �P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U

� � �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U

� � � � �#�보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U

� � � � �#�평가요령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U

� � � � � � �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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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U

� � � � � �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U

� � � � � �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U�다만-�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

�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

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U�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제외한다U

� � � � � �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지체 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해야 한다U�다만-�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 � � � � � �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설계-�행사기획�운영 등 해당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다U

� � � � � � �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부터 ����까지를 준용한다U



��� -.����

������������	
�	�
 � 197

O별표 �P�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평가절차

6�h���

��\YY� lk� �\p]�

6�h���

�vh|���6�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2차 평가

정성적 

평가 
용 역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80

입찰가격 평가  20

계 100

� � �주�����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U�

� � � � � � � �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U�을 정해야 한다U

� � � �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O별표 �P의 �주���를 적용한다U

� � � � � � � �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U�

� � � � � � � � ���추정가격 �억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U�다만-�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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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Q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의�R�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

� �나��협상적격자 선정 Q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제�항R

� � � �#�계약당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U

※ 지방자치단체 협상적격자 선정[행안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조제�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국가정보화기본법�제�조제�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조제��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Q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R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U�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U�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U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U

�#�합산점수가 ��점 이상인 자��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U�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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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협상순위 결정Q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제�항R

� � � �#�협상순서는 제�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U�다만-�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U

� � � � � � �

� � � � � � � �O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조 제��항P

� � � � � � � � Q시행 ������ ��� ���R� Q조달청지침 제���호�� ������ ��� ����일부개정R

� � � � � �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제�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 � � � � �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 � � � � � � ���제�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라��협상적격자 통지 Q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R

� � �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U

! ��	

� �가��협상순서 Q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R

� � �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U

� �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U

� �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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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협상기간 Q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R�

� � �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일 이내로 한다U

� � � �#�당해 사업의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U� �지자체의 경우 ��일 범위내에서 

조정�

� � � �#�다만-�상기 협상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U

� �다��협상범위 Q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R

� � �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U�

� �다����협상의 내용과 범위 Q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조의�R

� � � �	�수요기관은 제��조에 따라 제안서평가 결과를 접수한 때에는 ��일 이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될 경우에는 O서식 ]P,�불성립될 

경우에는 O서식 XP에 따라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수요기관은 제�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미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장�

이유와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U

� � � ���수요기관은 제�항 및 제�항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 결과�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조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된 경우에는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U

� � � �B�제�항에 따라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조�

제�항에 따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U�단-�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속 

업무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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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식 ]R�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성립�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

#�협 상  일 시 "� ��� � �� � � �� � � � �� � � � � �

#�예 정 가 격  "� � � � � � � � � � � � � � � � �원

#�입 찰 금 액  "� � � � � � � � � � � � � � � � �원

#�가감 조정액  "� � � � � � � � � � � � � � � � �원

#�협 상 결 과

� ;�협상결과 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 � � �위와 같이 협상하였음을 확인하고 협상결과를 계약의 일부로 하는데

� �동의함�

� � � � � � � � � � � � � � � � � �상  호 "�

� � � � � � � � � � � � � � � � � �대표자 "� � � � � � � � � � � � � � � � � � �인�

붙임 "�제안서 가감 조정액 산출 근거 �부�

당초

제안 내용

제안요청서 

해당 내용

협상내용
협상대상사 

검토의견
가감 조정액

발의자 내용

합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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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식 XR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불성립�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

#�협 상  일 시 "� ��� � �� � � �� � � � �� � � � � �

#�예 정 가 격  "� � � � � � � � � � � � � � � � �원

#�입 찰 금 액  "� � � � � � � � � � � � � � � � �원

#�가감 조정액  "� � � � � � � � � � � � � � � � �원

#�협상 불성립 사유 "�

�

� � � � � � � � � � � � � � � �상  호 "�

� � � � � � � � � � � � � � �대표자 "� � � � � � � � � � � � � � � � � � �인�

�붙임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제안서 가감 조정액 산출 근거 �부�

당초
제안 내용

제안요청서 해당 
내용

협상 내용
(발의자)

협상대상자 검토의견

비고

검토 의견
조정
요구액

합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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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격협상 기준 Q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R

� �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U

�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U

� � � � �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U

� � �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전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U�

% �	DE ��	#��$�
�%&����F�!�"��FG!'�

� �#�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U�지자체의 경우 협상대상자에게만�

통보�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U

Q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제�항R

& 
�%&��	#��$�
�%&����FG!'

� �#�협상이 성립된 후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계약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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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계약)대상 목적물에 대한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입찰예정자들에게 알리는 행위. 이를 통해 자격이 있는 다수의 입찰자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쟁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인 구매 실현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1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어 입찰공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계약 

법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계약법규들은 대부분이 

강행법규가 아닌 내부 절차법적인 임의규정으로서 그 규정들 자체로 

입찰자나 계약자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공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비로써 입찰자(낙찰후에는 계약자)들을 규율하고 효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관계 계약법규정과 조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입찰공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법규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낙찰자선정방법 및 기준, 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필요시) 등 중요사항을 입찰공고서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입찰자나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들은 모두 입찰공고서에 첨부하여 이를 

숙지하고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입찰 공고 방법� � � � � � � � � � � � � � � � � � � � Q국가계약령 제��조��지방계약령 제��조R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8조, 지방계약법 제10조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3조,제35조,제36조

구매업무처리규정제32조제1항, 지방계약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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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지방계약령 제33조 제1항 단서]

�� 국가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입찰공고하지 않고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34조]

���입찰 공고 시기                    [국가계약령 제35조, 지방계약령 제35조]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공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단축 공고3)할 수 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령 제35조제5항] 

� �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지방계약령 제35조제5항 및 6항

� � �   ��

� � �   

!���������������� !"# $%�� &�'���()*�+,-�./����01�2�34�56#67�89:�;�<=�+,-�

>?=�@��AB�>?=�'CDEFGH�I7�89:�JK=�+,-�L�MN�ON�P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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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시에는 다음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 정정(변경)공고의 경우

    -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령 제33조제2항] 

    -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령 제33조제2항] 

  ◦ 위 공고 시기는 국가보안유지를 위하여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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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조R

  ◦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별로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일부분이 다르게 열거되어 있다�� �

따라서 입찰공고 시에 공통 사항에 대하여는 다 명시하되��낙찰자 결정방식이나�

계약대상 목적물의 특성이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대하여는 

다음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Q�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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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사항이외에도 각 낙찰자 결정방법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 추가 

반영(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

      ① 낙찰자 결정방법

      ②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사항(열람장소 및 안내 전화번호 등)

      ③ 심사에 필요한 서류(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 참조)

      ④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2)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시

      ① 낙찰자 결정방법

      ② 규격(기술)입찰서 적격자 선정방법 및 기준

      ③ 규격(기술)입찰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종합낙찰제 입찰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5조]

      ① 해당제품의 구매 또는 제조계약을 종합낙찰제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

      ②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의 경우

       가) 해당제품의 에너지 소모비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및 내용연수

       나) 상기 “마. 조달요청서 검토”항에서 물품별 에너지 소모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동 운용기준 [별표 1])

      ③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의 경우

       가) 종합평가 점수 산정방법

       나) 동 운용기준 [별표 2]의 사항

      ④ 환경우월성기준 확대적용제품의 경우

       가) 종합평가 점수 산정방법

       나) 동 운용기준 [별표 3]의 사항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희망수량경쟁 입찰시 [국가계약규칙 제20조]

      ①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이라는 사항

      ②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입찰수량 및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③ 기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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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협상에 의한 계약시 [국가계약령 제43조제2항, 협상계약체결기준 제4조]

      ① 제안요청서를 첨부

      ②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③ 해당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

      ④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⑤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ㆍ일시에 

관한 사항 

      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⑦ 제안서의 제출기간

      ⑧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

      ⑨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 

      ⑩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⑪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ㆍ

일시에 관한 사항 

      ⑫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찰 변경 공고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3조]

  ◦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정정(변경) 공고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및 지방 계약령 제33조제2항]

  ◦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입찰 연기 공고(또는 입찰참가 연기통지) 할 수 

있다.  [물품입찰유의서 제14조]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고 그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입찰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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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 입찰변경(정정) 공고나 연기공고시에는 그 사유와 함께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입찰 관련 서류작성·비치·열람                   [국가계약령 제16조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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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심사 낙찰제인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관련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3조] 

      ① 세부심사기준

    ②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③ 기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

���의의

  ◦ 정부계약도 정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민법상의 계약’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법상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의 

합치로 이루어 진다.

  ◦ 따라서, 입찰은 계약성립의 요건 중 ‘청약(Offer)’, 즉 계약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을 희망하는 자가 입찰공고 조건에 동의하고 그 내용대로 

계약이행하는 경우 입찰금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다.(계약의 성립요건인 승낙의 의사표시는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다만, 정부계약은 통상의 사인간의 계약과는 달리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정부)이고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집행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입찰 공고서에 규정(명시)된 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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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
국가계약규칙 제40조

물품입찰유의서 제3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까지 다음 각호의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다음 각호의 입찰참가신청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 다만, 사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경쟁 입찰참가신청에 갈음한다.

  ◦ 입찰참가 신청기한

    -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국가계약규칙 제40조제4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계약규칙 제40조제2항]

���입찰보증금 납부�

국가계약령 제37조

국가계약규칙 제43조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조달청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 각서로 

대체하고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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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절차 

국가계약령 제37조

국가계약규칙 제43조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가. 입찰참가 [물품입찰유의서 제7조]

    ◦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나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대리인의 자격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하여 임직원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 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계약법규에 특별한 제한이나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시나 입찰참가신청시에 

대리인으로 등록하였으면 그 대리인이 입찰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민법상 대리권의 법리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입찰에 

대리 참가가 가능하다.

      - 위임장(또는 입찰참가등록증이나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이 

참석하였는지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 위임장에는 위임범위(해당 입찰공고명이나 공고번호 등)가 명시되어야 하고 날인한 

인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을 확인한다.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물품입찰유의서 제7조제4항,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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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물품입찰유의서 제3조의2]

    ◦ 국가계약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4항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한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실적제한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과 같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적을 

인정(지방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는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 작성 [물품입찰유의서 제8조]

   (1) 작성서식

    ◦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금액표시

    ◦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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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및 통화

    ◦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4) 기명날인

    ◦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포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사용인감 변경은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사용인감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회계통첩, 회계 45101-1303, ’95.8.9.]

    ◦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5)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물품입찰유의서 제10조]

  라��입찰서 제출�

국가계약령 제39조 제1항부터 3항

물품입찰유의서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4조

   (1) 일반입찰(직접 입찰 및 우편 입찰)

    ◦ 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 원칙이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국제입찰 대상 계약인 경우

        ②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찰서는 봉함하여 입찰자 1인이 1통만 제출토록 한다.

        - 입찰집행 시 규격설명이 필요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규격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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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공고서에서 

지정한 우편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 있다. (우송중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 우편으로 접수된 입찰서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입찰집행관은 입찰집행에 앞서 운영지원과(서무)에 우편입찰서 접수

(입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여부를 확인하고

        - 우편입찰서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응찰자에게 발표하고 입찰함에 먼저 

투함한 후 응찰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입찰함에 투함하게 한다.

        - 이 경우 규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규격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전자입찰이 

원칙). [국가계약령 제39조제1항]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전자입찰 참가방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 전자입찰자는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
��

224 � 

        - 전자입찰자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입찰은 제외한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전자조달법」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폐지될 예정으로 2024년 1월 1일 부터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전자입찰을 

허용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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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입찰서 취소 등�

국가계약령 제39조 제3항

물품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능하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로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취소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입찰자의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개찰�

국가계약령 제40조

국가계약규칙 제48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입찰집행관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우편입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수현황도 함께 발표한다)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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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사. 경쟁입찰의 성립� � � � � � � � � � � � � � � [국가계약령 제11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1조]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 따라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이 1인인 경우에는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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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무효 

국가계약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규칙 제44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

가. 입찰 무효 사유 [국가계약규칙 제44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  ※ 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및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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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자가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것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회신, 회제 45107-870, ’93.8.17]

 나. 입찰무효 이유 표시 [국가계약규칙 제45조]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 입찰서의 유․무효에 대한 회계질의 회신(발췌)

    ◦ 입찰무효사유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질의하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구매와 관련되거나 공사일지라도 

물품구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요약하였음.

        ① 낙찰자가 부정당업자인 경우 [회계 45101 417, ’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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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 되어 무효가 되는 것임.

        ②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 종전 대표자명의 입찰은 무효 [회제 41301- 

1653. ’98. 6. 23]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일 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수행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될 것이므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수행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무효에 해당될 것인 바,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인인감증명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낙찰자로 선언된 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임.

        ③ 위임장상의 입찰건명 오기 [회제 125-2052, ’85.7.27]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상의 입찰건명이 당해입찰건명과 다른 

경우에는 동 대리인은 당해 입찰에 있어서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볼 수 없는바 “대리권이 없는 입찰”에 해당되어 당해입찰은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

        ④ 낙찰선언후 위임장 제출[회계 1210-2286, ’80.12.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인 바, 동 “대리권”이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리인의 입찰행위가 본인(입찰참가자)을 위한 대리행위임이 명백하고, 

입찰집행관이 이를 인정하여 낙찰선언한 후 그 위임장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동 대리인의 입찰행위를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⑤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회제 125-3982, ’86.10.29]

    ◦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이므로 2인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그중 1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당해 입찰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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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1원입찰의 유효여부 [회제 2210-3579, ’86.9.23]

      국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1원 입찰은 유효하다.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0원 입찰도 유효하다.(안건번호 07-0353, 회신일자 2007.11.28.)

        ⑦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금액기재 착오는 유효 [회계 41301-818, ’98.4.28]

      국가기관이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 문서에 

면제받은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의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로는 볼 수 

없어 무효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것임.

        ⑧ 자기가 속하는 법인과 개인업체 양 업체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회계 45107-167, ’96.1.3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개인명의로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동일한 경쟁입찰에 법인과 개인업체 

양자의 명의로 직접 참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제3자에게 

대리케 하여 참가한 경우에도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하여야 함.

        ⑨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의 입찰은 무효 [회계 45107-252, ’96.2.8]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처리되는 

것임.

        * A법인의 대표가 B법인의 임원인 경우로서 A, B 두 법인의 대표가 각자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도 

보지 아니함 (회계 41301-2982. ’9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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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입찰서상의 금액오기, 입찰건명오기, 대표자 성명상이, 주소상이 및 

한글숫자와 숫자사이 공백에 대한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회제 

125-1233, ’88.8.9]

    ◦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인바,

    ◦ 그 불분명 여부는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기재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서 및 첨부서류 등의 

다른 기재사항, 당해공사의 입찰현황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예1) “팔척”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일련숫자의 화폐단위 및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팔천”임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유효한 입찰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회계 1210-2057, ’83.7.2]

      (예2) 입찰건명이 누락되거나 틀리게 기재되었더라도 입찰공고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관한 입찰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면 

유효로 처리하여야 될 것이라 봄. [회제 125-1040, ’83.4.16]

        ⑪ 입찰서 금액표시글자 누락 시 [회제 45107-375, ’94.3.29]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부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서가 무효로 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한글표기금액과 아라비아숫자, 표기금액의 일치여부 및 글자간의 여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의 유⋅무효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임.

      (문의) 입찰금액을 일금사천삼백팔십육만사천백십원정(￦43,864,110)으로 

( )백( )십원 글자누락

        ⑫ 위임장 인감상이 [회제 125-1745, 91.7.16]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그 위임장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한 인감과 다른 등기된 인감을 사용한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입찰은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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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입찰서와 첨부물과의 간인은 날인하였으나 표지에 날인 누락 시

[회제125-1772, ’88.8.1]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은 무효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서에 

날인이 누락되었다면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⑭ 상호․성명등을 누락한 입찰 [회제 125-2614, ’85.11.15]

    ◦ 입찰자가 주소․상호 및 대표자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입찰서를 제출

(인감만 날인)하였다면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⑮ 낙찰선언은 되었으나 입찰가격 기재착오였음을 구두로 통지한 

경우 입찰의 유무효여부 [회계 125-997, ’82.3.19]

    ◦ 입찰무효여부 및 낙찰선언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입찰내용, 상황 및 착오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상황으로 보며,

    ◦ 당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함.

        ST 제한경쟁기준에 위반한 계약의 무효여부 [질의회신, 회제 1210- 1134, ’81.6.3]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제한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유효문제는 당해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동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만으로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다.

        SU 낙찰예정자의 입찰무효 시 처리절차 [회계 45101-2466, ’95.12.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선언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낙찰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다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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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취소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는 위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상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개찰이 이루어져 최저가 입찰자가 가려진 상태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전이라면 입찰시행자인 채무자는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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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국가계약령 제20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5조

    ◦ 경쟁입찰에 있어서 개찰한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 또는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규격⋅가격동시 입찰인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재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재공고 입찰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20조제2항]

    ◦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는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

    ◦ 재공고시에도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신문공고 시 제1차 및 제2차 입찰을 구분하였더라도 동시에 공고한 경우는 

재입찰공고까지 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질의회신, 회계 1210-1248, ’77.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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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담당공무원의 예정가격 잘못 작성을 사유로 입찰 취소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질의회신, 

회계 45101-1478, ’95.8.16]

   나) 재공고내용[국가계약령 제20조제3항]

    ◦ 재공고 입찰(재입찰 포함)은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공고 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는 품목(계약목적물) 수량과 

입찰참가자격 등의 주요 공고내용은 최초의 공고내용과 동일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변경하였다면 새로운 입찰공고로 보아야 한다.

[질의회신, 회계 125-2778, ’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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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JK��D��	E
��

����개념��다수공급자계약�I]G��Idkfrikb�]�jh�� Gz�b�dkb���Idkfrikb�]�jh�� Gz�b�dkb��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

�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

�B�최소 �인 이상�원칙 �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단가계약 체결

�C�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직접 구매�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 계약

�	�상용화 및 경쟁성

�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

실적이 �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개사 이상일 것

� � � � � �신기술제품의 경우 �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개사 이상�

�
�규격 및 시험기준

�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 존재

��
HI,JK��D��	E
LM

(1) 특징

��수요기관 중심 조달제도

�	��공급자 중심의 단일 업체 조달��수요자 중심의 다수업체 조달

�
�조달물자의 다양화로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 � �# 일정금액 미만 "�수요기관이 바로 납품요구

� � �# 일정금액 이상 "�수요기관이 대상업체·평가방법 선택��경쟁��납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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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진입,���경쟁

�	�일정한 요건을 통과한 자는 누구나 계약 가능

� � �# 신용등급�X��이상�으로 적격성 판단 

    * 신규 물품 규격당 납품실적(3건) 요건 전면폐지(단, 필요시 구매입찰공고에 명시, 별도 요구)

� � �# 다수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
�진입 후 다양한 경쟁요소 도입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경쟁체계 구축

� � �# 계약단가 인하,�다량납품 시 할인율 설정,�할인행사를 통한 가격 경쟁

� � �# �단계 경쟁을 통한 가격 및 품질 경쟁

��다수공급자계약 도입 이후의 변화

��제�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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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및 규정

��법률 및 시행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조�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다수공급자계약�

��훈령·공고·고시 등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훈령�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통폐합�����������개정�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공고�

��� �물품별��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공고�

�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고시�

�C�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고시�

�D�기타 관련 규정"�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공고��등

��위치��ffi"LLe�giirsq�q���qg��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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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종합쇼핑몰 검색기능

�
�

�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관련규정 및 매뉴얼 링크�

� ��#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사이버강의,�심화교육 안내�

� ��#  종합쇼핑몰 이용가이드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B�팝업존�최근 필수공지�

�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  J]����]

� ��#  b�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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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S 상품정보 활용

(알아야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다!)

�	�가격�부가세 포함L조달수수료 별도�

�
�중기간 경쟁제품�여부

���II]G�여부

�B�품목 인증�정보

�C�클릭 시 상품 구매안내�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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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S 상품상세정보 활용(기본정보)

�

�	�인증정보�설명

�
�클릭 시 다량 납품 할인율�팝업

���인도조건��공급지역

�B�계약종료시점

  ☞  (참고)  최종납품기한, MAS 2단계 제안요청일 : 최소 5일전

   - 납품기한 설정 최대기한은 계약종료일 + 납품기한일수를 초과할수 없음(납기연장 포함)  

�C�규격서

�D�I]G�불공정거래신고



��� /01� ��� 2� 34567�8�

������������	
�	�
 � 251

(4) MAS 상품상세정보 활용(구매정보)

�	�평균배송일

�
�클릭 시 납기 지체율 팝업

���부정당,�거래정지

�B�계약이행실적

 ☞ 구매정보와 계약이행실적 평가결과는 MAS 2단계 경쟁 시 평가 자료이므로 
타 MAS 업체에게는 정보를 공개하지 마세요 !! 

(5) MAS 상품상세정보 활용(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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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부서,�연락처,�계약담당자

�
�하자기간

���검사기준

(6) 종합쇼핑몰 다양한 기능(상품비교/최대 5개사)

�	�비교 상품 �개 선정�후 상품비교 버튼�클릭

�
�상품비교 목록화면에서 상품 및 업체비교 버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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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비교 상세화면에서 확인하고 엑셀 버튼�클릭



��� /01� ��� 2� 34567�8�

������������	
�	�
 � 255

(7) 종합쇼핑몰 다양한 기능(유사상품)

�	�상품에서 유사상품조회 버튼�클릭

�
�민간쇼핑몰 유사상품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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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 가격대 유사상품 비교�가능�V�),V�),V�),V��)�

(8) 종합쇼핑몰 다양한 기능(할인행사/기획전)

�	�다수공급자계약 할인행사는 그림과 같이 명기

(9) 종합쇼핑몰 활용법 정리(알아야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다.)

�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및 �단계 경쟁 매뉴얼 

� ��#  종합쇼핑몰 이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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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내 납품기한 연장은 조달업체 협의 시 자율  

� ��#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 이내에서 납품기한 연장 가능 

� ��#  최종 I]G� �단계 가능 시점 _�계약종료 최소 �일전   

� ��#  I]G�상품 구매정보와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는 I]G� �단계 평가자료임.�

타 I]G�업체 관련자료 공개하지 마세요  �부정당제재,�거래정지 이력 등 포함�

� ��#  물품 납품이행�납기지체 등��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정보 상 

계약담당자에게 문의�I]G�물품은 조달청 계약 물품으로 납기지체 등에�따른�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계약보증금 환수는 조달청에서 조치L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시 국가계약법 적용�

� ��#  좋은 물건 싸게 사기 위해 상품비교,�유사상품조회,�할인행사�등�최대한�활용 

� ��#  할인행사 "�계약기간 �년마다 최대 �회�계약기간 연장 시에도 같음�� �회당�

����일�,�할인기획전은 할인행사 횟수에서 제외

� ��#  I]G�물품 하자 발생 불이행시 수요기관에서 조달청�홈페이지�HHH�KKG�¡~�¢a��

민원서비스��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해 

하자처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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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적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약품목 수 444,479 557,499 649,416 722,817 751,873

계약업체 수 8,289 9,348 10,352 11,042 11,467

공급실적(억원) 106,836 147,240 157,183 177,314 18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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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쟁 제안요청

 �	� �억 원 이상 구매시 제안요청�일반물품 �천만 원�

� �� �#�수요기관의 구매희망 규격을 충족하는 업체 �개사 이상을 제안요청 

대상으로 선정하고,�가격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 선정

� �� �#  수요기관 제안서 평가방법 "�종합평가,�표준평가

     *  최저가평가는 ‘17.8.1부터 최종 폐지

���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쟁 제안공고

 �	� �억 원 이상 구매시 의무적으로 공고를 통해 납품대상업체 선정��억 원�

미만도 선택 가능�

� �� �#  수요기관의 구매희망 규격 및 수량을 공고하고,�조건 충족 모든 계약업체의�

물품 및 가격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 선정

� �� �#  수요기관 제안서 평가방법 "�종합평가,�표준평가

    * 단, 평가절차 및 기준은 달리 적용(별첨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
HI,JK��
�_�
`a
�5�: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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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

��� ��단계 경쟁 적용 대상� "�수요기관 �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 기준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중소기업 제조 물품 "� �억 원 이상 

� �� �# 일반물품 중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물품�공급물품 제외�은 �천��억 원에�

대하여 �단계경쟁 선택 가능

 �
�대기업·중견기업 물품,�중소기업 공급 물품� "� �천만 원 이상

  * 1회 납품요구 구매예산 : 한 번에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하는 물품(다수물품 

포함)의 구매금액 의미(다수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희망 규격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물품을 

분할하여 구매 가능.  단, ‘설치비’ 옵션 금액은 1회 납품요구 금액에서 제외)

 ���기준금액 상이한 물품 통합구매� "�물품별 기준금액이�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설정  

���제안요청 대상자 선정방식

 �	� �개사 이상 선정 Y��개사 시스템에서 추가 자동선정�업체추천�

  ☞ 수요기관 요구 규격을 만족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경쟁 가능 ⇒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을 

5인 미만 진행 시 사유 등록(의무화)

 �
�시스템을 통해서 제안업체를 추천하는 방식�계약업체 ��개사 이상인 세부품명��

  ☞ 자동 추천 10개사 중 수요기관 예산·규격 등을 감안하여 5개사 이상 선정

   *  동일 제조사 품목에 대한 계약상대자(제조 또는 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안 

요청할 수 없음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종합평가방식�기본Y선택�,�표준평가방식

��� ��단계 경쟁 예외�제��조�

� �	� �단계경쟁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에 예외 요청

� �� �#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농기계�

임대사업,�이미 설치된 물품의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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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계경쟁 예외 원칙�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별도 요청 시 �단계경쟁 허용�

� �� �#  일반차량구매�소방차 제외�,�백신 구매

  ☞ 수요기관의 희망규격 및 예산을 충족하는 업체가 1곳 뿐 인 경우에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2단계경쟁이 가능(2인 이상)하도록 희망규격을 완화하거나, 규격완화가 불가능한 

경우 총액입찰로 전환 

 
��� ��단계 경쟁 회피금지�제��조�

� �� �#  �단계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 납품요구 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 금지

� �� �#  �단계경쟁 회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납품요구 차단기준 설정

  ☞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세부품명에 대한 납품요구금액 합계가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다만, 해당 납품요구건과 이전 납품요구건의 예산비목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

연도가 달라 한 번에 지출 할 수 없는 경우(수요기관 소명자료 첨부 후 자동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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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별표])

���종합평가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4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20점 이상 

60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10점 이상

20점 이하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선택 

평가항목

(6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7.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7.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7.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7.5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7.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7.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1.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2.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신인도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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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기준 구성 시 기본 평가항목은 신인도를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선택 평가항목은 항목별로 평가 반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4. 신인도 평가 결과 총 평점은 각 지표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 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신인도를 포함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취득점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5. 각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기본 평가항목 중 ‘가격’의 평가방식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한다.

   가. A형

    1) 제안요청 대상 업체 간 계약물품의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2) 일정한 규격, 성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경우

   나. B형

    1) 제안요청 대상 업체간 계약물품의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큰 경우

    2)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성능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7.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격

    1) A형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

제안가격
-

95
)}

제안평균가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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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가격 합계 

및 제안평균가격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나)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2) B형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

제안율
-

95
)}

평균제안율 100   

   가)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안율이 100분의 100(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된 비율)인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율 합계 및 평균

제안율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나)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나. 적기납품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납기지체

여부
납기지체율 평점(점)=배점×(1-

납기지체율(%)
)

4

    1)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를 받아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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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하여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납품이행 완료’라 함은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납기지체율(%) =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x 100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2) 평가 대상 납품요구 건은 납품이행 완료시점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한다.

    3)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산되어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4) 납기지체율이 2(%)을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평가 대상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가 없는 경우 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품질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 사실이 없거나 경결함 1회 배점 × 1

경결함 2회 또는 중결함 1회 배점 × 0.8

경결함 3회 또는 중결함 2회 또는 치명결함 1회 배점 × 0.6

경결함 4회 또는 중결함 3회 또는 치명결함 2회 배점 × 0.4

경결함 5회 이상 또는 중결함 4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 3회 이상
배점 × 0.2

    1) 품질관리 항목은 세부품명에 대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 대상 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는 검사 또는 품질점검 완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하며, 2종류 

이상의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한다.

    3)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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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 평점 =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x 세부품명별 평점)제안 총금액

   라. 신인도

    1)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누적점수 10점이상~20점미만 -0.1

누적점수 20점이상 -0.25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한 

결과 누적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을 

적용한다.

     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

10

5

3

2

담합 
가.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에 참여한 자

10

5

허위서류

가. 위조, 변조, 허위서류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위조, 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다.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또는 부정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자

5

3

3

안전사고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5

3

8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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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상기 불공정행위로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 또는 조치 종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2) 최저임금 위반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3) 임금체불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4)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0.5점을 적용한다.(단,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5) 고용우수기업

  

기업구분
평가기준

가점
전체고용증가율 청년고용증가율 

대기업 3% 이상 3% 이상 +1점

중기업 4% 이상 3% 이상 +1점

소기업 5% 이상 3% 이상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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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1)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규모 정보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대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2)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비영리법인 등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3)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전체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인원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청년 고용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이 0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전체 고용인원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 전체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점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에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실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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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인사업장 등)은「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

(가입자 명부 등)로 평가한다.

     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비교하는 각 

증명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수가 포함되는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신설, 합병, 분할 등에 의한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기업(분할과 관련된 

기업 모두 포함)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해당월 말일 기준 

1개월치 자료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치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고용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고용사실 증빙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 

가입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납부 확인서 등)로 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은「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은 바)의 내용에 따라 평가

한다.

     자) 전체고용증가율 및 청년고용증가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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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자리의 질

     가) 각 인증별 내용 및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가 각 

인증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인도 가점 +0.5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7) 기술 인증

 

구분 인증 종류 가점

고도기술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1점

일반·녹색기술

 GS*, 특허제품**, KS, 단체표준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품질보증조달물품

*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또는 GS인증 발급시 시험평가에 
사용된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인정

**특허제품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의 등록이 
확인되고(통상실시권은 불인정), 특허기술과 제품의 
연관성을 검토하되 필요 시 제품에 특허가 반영되었다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특허기술 적용확인서 또는 변리사의 
감정서가 있을 경우 인정

+0.5점

인증구분 인증내용
인증

유효기간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HRD)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또는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 인증을 등록한 기업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부문에 대한 

‘고용안정자금 결정 통지서’에 발급받아 쇼핑몰에 해당 사실을 

등록한 기업

(단, 1건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 승인 통지서’에 

1건의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인정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계획 승인통지서에 따른 신규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서’는 허용)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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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술 인증 평가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며, 품목별로 인증 구분에 

관계없이 점수가 높은 1개의 인증에 대해서만 가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다)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가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가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가점)
제안 총금액

   마. 선호도

    1) 선호도는 관련 법령·규정 및 조례 등에 따라 수요기관의 자체적인 

선정·평가위원회,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2) 수요기관의 장은 선호도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호도 평가를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별 선호도 평가의 최저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바. 지역업체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지역업체여부 지역업체 여부
 본사가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본사가 해당지역에 없음 : 배점 × 0.4

    1) 지역업체 여부는 그 본점 내지 본사가 납품지 소재지(광역자치단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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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본사 소재지로 

판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
제안 총금액

    3)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4)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제1호 가목의 ‘물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제입찰에 의하는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호 가목의 ‘물품·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한한 금액

   사. 납품기일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평점(점)=배점×{1-

(업체제시납품기한 - 수요기관요구 납품기한)
}

계약납품기한

    1) 납품기일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상 납품기한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수요기관에서 요구 가능한 납품기한은 해당 제안요청 품목의 당초 

계약 납품기한의 2/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의3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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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고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요구 가능한 납품기한은 해당 세부품명의 

전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 계약품목의 당초 계약 납품기한 중 가장 

긴 납품기한의 2/3 이상으로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사전에 요구하는 납품기한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가능한 납품기한을 

입력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 납품기한보다 연장된 납품기한을 제시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의 요구납품기한보다 단축하여 기한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배점의 만점으로 한다.

    5)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
제안 총금액

   아. 사후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1)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계약상대자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자. 납품실적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해당제품 

납품실적

납품금액 평점(점)=배점×(
납품금액

)
구매예정금액

납품수량 평점(점)=배점×(
납품수량

)
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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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납품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3)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의 납품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x 세부품명별 평점)제안 총금액

   차. 경영상태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배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율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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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

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8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0.9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9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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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약자지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배점 × 0.7

여성기업 배점 × 0.6

해당없음 배점 × 0.4

    1)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약자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
제안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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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수출기업 지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수출 중소기업, 

G-PASS기업(C등급 제외)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해당없음 배점 × 0.4

    1) 수출 중소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10만 USD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하되, 

계약상대자가 수출 증빙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원에 한함), 중소기업 확인서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2) G-PASS 기업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G-PASS기업)’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C등급 

기업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수출기업 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
제안 총금액

���표준평가방식

� � 1. 수요기관은 구매목적에 적합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매예산 기준에 따른 표준평가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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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표준평가방식Ⅰ>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Ⅱ>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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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표준평가방식Ⅰ>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Ⅱ>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20점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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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각 항목별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 제안가격은 제안요청 시점의 종합쇼핑몰 계약단가 이하로 가능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종합쇼핑몰 계약가격�할인율 적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

# 업체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 

#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제안취소 가능,�마감일 경과 후는 취소 불가

���납품업체 선정 기준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 �A�동일점수 발생시 품질관리 점수 높은 자를 우선 선정

� �A�그래도 동점인 자가 복수인 경우,�제안가격�]형��및 제안율�X형�이 낮은 자를

우선 납품대상자로 선정

� �A�가격�]형��및 제안율�X형�이 동일할 경우 추첨�자동추첨 시스템 이용 가능�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일 이내로 보완 요구 

#�계약조건 이외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 반영 불가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없는 품목 등은 평가에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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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

#�제안서의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해야 함

#�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된 경우

�A�계약의 종료,�거래정지,�수정계약 등으로 쇼핑몰에 등재 되지 않은 경우 

납품요구 불가

�A�위 경우 새로운 제안요청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 재선정

  * 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는 차순위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가능

#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수량��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A�업체의 동의하에 반영,�수량 증가 시 제안가격과 다량납품할인된 금액�중�낮은

가격 적용

※ 설치비 등 옵션 이외에 품목의 추가 및 계약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으로 변경 불가. 단, ‘설치비’ 

등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 옵션 품목은 납품요구 시 추가 가능 �

# 업체 동의 시 최초 납기를 희망 납품기한으로 설정 가능�단,�계약기간�종료일

Y���일 이내�

�A�계약기간 내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납기연장 가능,�계약종료�후 

���일까지도 가능��계약상대자가 희망할 경우 납품요구 취소 후 신규 

납품요구 유도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영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조의�,� � Q별첨 �R�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위해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제안토록�

운영 가능�세부품명 기준 대분류 �자리 동일 물품,�동일 예산 사업에�한함�

# 공고내용� "� 수요기관명,� �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예산액,�

공동수급체,�등록마감일 등

# 공고기간� "�만�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상 종합쇼핑몰 등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개사 이상 구성

���단,�가구류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개 이상의 가구류 세부품명을 �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하려면 공동수급 공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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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조의�,� � Q별첨 �R�

���수요기관의 제안공고�규격 및 평가방법 선정�

# �억 원 이상 구매시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따라 제안공고 실시

��  업체의 물품등록�및 가격제안

��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표준평가,�종합평가�

# 기본평가 항목�신인도 제외��점수 상위 �인을 대상으로 종합심사

���제안공고 적용 대상� "�수요기관의 �회 납품요구금액 기준 �억원 이상

�의무��의무�

# 제안공고 적용 제외�물품 I]G��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조의��제�항�단서�

� � �v� 가구류 등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구매,� 구매희망규격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인 미만

� � �w� 운반비 미포함 물품,� 별도 원가산출프로그램 활용 물품�배전반,�

엘리베이터 등�

� � �x�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제안공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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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고 등록

# 세부품명,�희망규격,�수량,�예산,�평가방법을 포함한 공고를 종합쇼핑몰에 

등록�만 �일 이상��토요일$공휴일 제외�

  ☞ 공고일 전일기준 종합쇼핑몰 등록된 업체 중 최소 3인 이상의 공통규격으로 

희망 규격 작성

  ☞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 제안공고 등록 메뉴에서 입력하고, 계약업체는 제안공고 

목록을 조회하여 확인 가능

���납품대상업체 평가방법

# 종합평가방식� "�제안서 제출자 중 가격,�적기납품,�품질관리�평가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 �인을 대상으로 전체항목�선택항목 및 신인도��평가

# 표준평가방식� "�제안서 제출자 중 가격,�적기납품,�사후관리,�품질관리�

평가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 �인을 대상으로 전체항목�나머지 

평가항목 및 신인도��평가

���조달업체의 물품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대상 물품은 제안공고 게시 전일까지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대상

# 제안가격은 제안공고 게시 전일기준 등록된 종합쇼핑몰 계약단가 이하로�가능

#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제안취소 가능,�마감일 경과 후는 취소 불가�

�재 제안 불가�

� �#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제안가격은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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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선정기준

# 제안공고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가능

� � ���단,�제안공고에서 명시한 구매희망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판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경우

   ☞ 제안평균가격 또는 평균제안율 산출에 반영

# 제안서 평가시 I]G계약 조건 이외의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 불가

# 선호도 평가는 제안요청�평가 이전 실시�과 달리 평가과정에서 실시

� � ���사전 판정 이후,�기본평가 항목 상위 �인에 대한 제품 및 업체정보를 

확인하여 선호도 평가를 진행하고,�그 결과를 첨부하는 경우에 다음 

단계 진행가능

# ‘제안공고’ 납품대상업체 선정 시 차순위자 승계 허용






